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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論

1990년대 들어와 한국 기업의 임금체계의 근간을 이루던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연봉제

에 대한 논의 역시 연공서열형 임금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연봉제는 1997년말 IMF 구제금융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기업에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1994

년 한국경 자총협회에 의하면 실태조사대상 사업체 가운데 단 4%에 해당하

는 기업만이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었으나 1998년 조사에서는 연봉제 도입률

이 15.3%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안희탁, 1998). 또한 30대 그

룹에 속해 있는 814개사를 대상으로 1998년에 실시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경제신문, 1998. 4. 20) 연봉제를 도입시행하고 있거나 곧 시행할 예정에 

있는 기업이 159개사로 20%에 이르고 있다. 1998년에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의 비율이 23%로 나

타나고 있다. 금년에 노동부가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도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은 응답기업의 23%인 932개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사들이 대표성과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불과 

몇 년 사이에 연봉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 함에는 

틀림이 없다. 연봉제에 대한 관심은 비단 사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조직을 포함

한 공기업에서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임금제도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연봉제의 도입과 관심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이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에 기인하는 것일 것이고 

그 밑바탕에는 전통적인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상황인식이 있다. 무엇인가 새롭고 혁신적인 임금제도의 도입을 통

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연봉제에 대한 관심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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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봉제와 관련된 많은 실무서적들이 출판되고 있고, 연봉제

의 확산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실무자들은 연봉제의 이해와 도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갈증은 단순히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미 선진국의 사례를 포함한 많은 연봉제 

사례집들이나 연봉제 도입방안에 관한 서적들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실무자의 고민은 연봉제와 관련된 이론적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연봉제가 단순한 하나의 임

금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연봉제의 도입은 성과주의에 기

초한 방향으로 기업문화가 바뀐다는 것이고 평가제도를 포함한 기업의 인사

관리 전체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봉제를 올바

로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연봉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론적 이해 없이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조건 도입하면 좋다

는 식으로 연봉제가 도입되는 경우 기대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또 하나

의 유행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에 대한 갈증은 또한 기존의 많은 사례집들이 제도설명의 수준에 그치

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기업에서의 연봉제는 평가시스템을 포함한 관리체계, 

그리고 기업문화와 연동되어 굴러가게 된다. 따라서 연봉제를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기능하게 되는 구체적이고 역동적 메카니즘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설명이 아니라 그것이 전체적 관리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기능하게 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러한 이중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

는 것이다. 즉 연봉제에 관한 이론적 이해를 제공하는 동시에 연봉제가 현실 

기업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기능하는가를 정확히 보여줌으로써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제1부에서는 연봉제에 관한 이론적 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정확

히 연봉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한 채 복잡하게 전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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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봉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제2부에서는 이러한 

연봉제가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기업 전체의 관리시스템

과의 연계성 속에서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 다. 외투기업을 사례로 한 

것은 미국식 직무성과시스템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작동가능하다

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그러한 연봉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의 제반 측면을 보여주려고 하 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봉제 사례

는 미국식 직무성과급이 아닌 형태하에서 도입․운 되고 있는 연봉제가 어

떤 절충안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민인 평가문제

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

색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연봉제의 도입에 있

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법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보상제도는 내적 공정성이나 관리상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사회적 최저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봉제를 도입

하고 정착시키는 데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노동법적 고려사항들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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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年俸制의 槪念

연봉제는 구조조정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경 혁신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연봉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봉제가 논의되고 도입되고 있어 연봉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절실

히 필요한 시점이다. 

1. 연봉제의 정의

이제까지 나타난 연봉제에 대한 논의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의

는 연봉제가 연간베이스로 개인의 능력 및 실적에 의해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라는 것이다(경총, 1996b; 양병무, 1994; 김성환, 1998). 예를 들어 양병

무(1994)는 연봉제를 “개별 종업원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를 평가하여 계약

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이 결정되는 능력중시형의 임금지급체계”라고 정의하

고 있다. 

그러나 연봉제를 이렇게 능력이나 실적에 기초하여 연간베이스로 산정되는 

임금총액의 결정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개념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먼저 임금총액의 결정이라는 정의는 한 개인이 받게 되는 연간 총임

금이 마치 능력이나 실적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 개인의 연간 총임금 중 상당부분은 학력이나 근속년수와 

같은 연공적 성격과 하고 있는 일의 직무가치 등에 의해 결정되게 되고 총임

금의 나머지 부분이 능력이나 업적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오해가 발

생하는 이유는 성과급(pay-for-performance)인 연봉제를 기본급의 결정에 

사용되는 직무급이나 학력급 혹은 연공급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논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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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연봉제의 핵심은 기실 이러한 기본급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임금인상에 있다.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기준이 연공인가 능력 혹은 성과인

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 기업이나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투기업들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은 직무급이며 임금인상은 성과에 의해 이루

어지는 직무성과급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를 논의함에 있어 임금인

상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혼동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임금인상의 

크기가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당해년도의 임금총액이 결정되게 되므로 결과적

으로는 임금총액에 대한 논의가 된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총임금으로서의 

연봉총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능력이나 업적에 의해 결정되는 인상부분을 결

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연봉제에 있어 외형적으로 보면 임금총액이 연간

베이스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임금총액의 결정이 아니라 임금

인상분의 크기가 된다.

두번째로는 연봉 산정의 기준으로서 능력이 중시되어야 하는가 업적이 중

시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실무서적들은 능력과 업적을 혼용하

여 사용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 본 양병무의 연봉제 개념에서도 연봉제를 능

력중시형 임금제도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인상의 크기 혹은 임금인상

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능력이라면 이는 종전에 많은 관심을 끌

었던 능력급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봉제의 특징

이 성과지향형 임금제도라는 점에 있다면 그러한 특징이 보다 분명하게 개념

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봉제의 도입이 반드시 연봉계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연봉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직무성과급이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 기업에서도 입직시 혹은 연간베이스로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한 인력을 

제외하고는 연봉계약이 별도로 존재하기보다는 고과결과에 의해 임금인상률

이 차등적으로 결정되어 상위관리자에 의해 구두 혹은 메모로 통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구체적 형태의 연봉계약의 존재를 연봉제 정의로 사용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어야 하는 연봉제의 범위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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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연봉제를 전년도의 성과에 기초한 개별 종업원 임금인상률의 차등

화라는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피하면서도 연봉제가 

기초하고 있거나 추구하고 있는 핵심을 그대로 담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

은 사실 연봉제의 일종인 직무성과급이 크게 발달해 있는 미국에서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연봉제 논의의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는 미국의 직무성과급(merit pay)에 대해 Heneman(1992)은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개별 종업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 종업

원의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임금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Heneman의 정의는 성과평가에 의한 개별 임금인상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기본적인 관점을 같이하나 이는 미국의 직무성과급을 전제로 하고 있

어 동일한 연봉제라는 이름하에서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의 연봉제를 포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미

국식 직무성과급에서는 임금인상 차이가 성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나 우

리나라 기업에서는 능력과 성과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또

한 미국식 직무성과급에서는 임금인상의 효과가 누적적인 성격을 띠게 되나 

현재 도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연봉제는 비누적적인 성격의 업적

급도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Heneman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도입되고 있

는 다양한 연봉제를 포괄하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연봉제를 “일정기간 동안의 업무성과가 임금인상을 결정하

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임금제도”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의는 

매우 신축적이어서 다양한 연봉제 형태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면서도 연봉제가 

성과에 기초한 임금인상이라는 과정을 통해 임금총액을 개별화시킨다는 연봉

제의 핵심적인 측면을 놓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정의를 취하는 

경우 호봉이나 직급체계가 존재하는가, 임금인상에 능력이나 경험이 포함되는

가, 그리고 임금인상의 효과가 누적적인가 비누적적인가 등에 따라 다양한 형

태를 띨 수 있는 연봉제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와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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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봉제의 유형 분류

연봉제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나 연봉제 임금의 적용대상이 전

체임금인지 일부임금인지 여부와 연봉임금의 인상이 누적적인가 비누적적인

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아래 [그림 1]은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따

라 연봉제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그림 1] 연봉제의 유형 분류

프로선수형

Ⅰ

순수성과급
(Merit Pay)
Ⅳ

성과가급
(Merit Bonus)

Ⅱ

혼합형

Ⅲ

비누진적 누진적

전체

일부

차별인상
적용범위

누적적 성격

프로선수형 연봉제의 경우 임금 전체가 모두 비누적적 성격을 띤 연봉제로

서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연

봉제에서는 기본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개

인의 연봉이 성과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삭감되는 일이 얼마든지 가

능하게 된다. 최근 연봉제 관련 저술들이 이러한 형태를 종종 상정하고 있기

는 하나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러한 형태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하며 실제로도 그러한 형태는 도입되고 있지 않다.1)

성과가급은 총임금 중의 일부에 한해 비누적적인 임금차등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이는 성과에 따른 개인별 보너스라고 볼 수 있다. 성과가급은 주로 

1) 이러한 형태의 연봉제를 주장하는 의견에 대한 오류는 안희탁(1998)에 의해 적절히 지적되

고 있다. 

차별인상
적용범위

   전체

   일부

프로선수형
순수성과급

혼합형성과가급

비누진적
누진적

누적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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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상여금을 차등지급

하는 형태로 도입되어 운 되고 있다. 성과가급은 기존의 임금체계를 크게 바

꾸지 않으면서도 도입이 용이하고 비누적적 성격으로 인해 장기적인 임금인

상 압력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동기부여 효과가 작다

는 단점이 있다.

순수성과급은 임금 전체에 대해 누적적인 효과를 지닌 임금인상이 이루어

지는 형태이며 미국의 직무성과급(merit pay)이 그 대표적인 형태이다. 순수

성과급에서는 개인이 받는 임금 전체가 기본급이며 이때 기본급은 미국 기업

의 경우 주로 직무가치에 의해 결정되나 다른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기본급으로 구성된 개인의 임금총액 전체에 대해 임금인상률이 적용되고 임

금인상은 누적적 효과를 나타내게 되므로 임금차등 효과가 커 동기부여 효과

도 커지게 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의 임금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은 순수성과급과 성과가급을 혼합한 형태로서, 예컨대 기

존 연봉에 대해서는 누적적인 임금인상이 적용되는 반면 성과가급과 같은 일

정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의 성과에 의해 성과에 따른 비누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 연봉이 누적적으로 인상되므로 임금이 주는 안정

성과 동기부여 효과를 높이면서도 지나친 임금인상 압력을 피할 수 있게 된

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연봉제의 유형 가운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용

할 수 있는 임금제도는 프로선수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형태의 연봉제

라고 할 수 있다. 

3. 연봉제의 특징

연봉제에 관한 이제까지의 정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연봉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임금체계라고 볼 수 있다(유규창, 1998)

첫째, 연봉제는 성과급(pay-for-performance)의 일종이다. 임금의 결정에 

있어 직무급은 종업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 연공급은 종업원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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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성별, 근속년수 등 개인적인 속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성과급은 종업

원이 수행한 성과의 결과에 의해 임금이 결정된다. 이때 성과의 직접적 판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의 실적뿐 아니라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능력

이나 공헌도도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연봉제는 개별성과급이다. 연봉제는 단체협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

인 대 회사간의 개별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집단으로 발생한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집단성과배분제도와 달리 개인별 성과에 기초한다. 임금결정의 개별

화가 바로 연봉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며, 이러한 특징이 근로조건의 상

향적 균등화를 추구하는 노조가 연봉제에 반대하는 이유가 된다.

셋째, 연봉제는 1년간 받게 될 총액을 일정기간 관찰된 성과(혹은 능력)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이는 임금지급방식에서 시급, 일급, 월급과 다르며, 그때 

그때의 생산량이나 판매액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인센티브제도와도 구별된

다.

넷째, 개인이 받는 연봉총액의 결정은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인사

고과와 같은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다. 평가를 하는 항목이나 기준이 주관적이

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과자가 그러한 기준을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대한 평

가가 궁극적으로는 고과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주관적 평가

라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평가는 

연봉제의 성공적 운 의 처음이자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연봉제는 이러한 임금제도가 동기부여를 높이고 생산성을 증가

시킬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를 동기부여형 임

금제도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것은 연봉제의 객관적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이

면에 실려져 있는 경 층의 기대나 신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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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年俸制 導入의 期待效果

1. 기대효과

연봉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종업원들을 보상하고, 종업원들

이 최상의 성과를 내도록 격려하는 보상제도이다. 연봉제는 종업원들의 임금

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종업원들의 모티베이션은 증가하게 되고, 그들

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조직성

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기본 논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는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과거의 연공주의 보상체계하에서

와 같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인건비가 상승하는 현상을 억제함으로써 인건비

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종업원들의 역량과 노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또한 연봉제는 종업원들이 

그들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음으로써 종업원들이 임금에 대한 공정

성을 지각하게 되고, 임금 만족과 조직 몰입을 높일 수 있는 보상체계로 인식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연봉제는 종업원들의 조직에 대한 기여와 그에 대한 공

정한 보상의 등식을 강화함으로써 조직과 종업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

는 보상체계로 간주될 수 있다.

연봉제의 일차적 목표는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비용 통제를 통해 경쟁우위

를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표 1>과 

같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연봉제를 통해 기업들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

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그들의 직장 선택과 경력 선택, 이직에 관한 의사결

정과정에서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수준을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시장 참여자나 기존 참여자 모두 성과가 높은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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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보상시스템을 선호하게 된다.

<표 1> 연봉제의 기대효과

기대효과 내      용

우수인력의 확보 및 유지
우수한 인력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능하므로 우수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가능함.

종업원의 동기부여
성과에 따라 보상하므로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게 

됨.

능력과 역량개발
성과를 내기 위한 능력과 역량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

게 됨.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
개인 및 기업성과에 연계되어 보상수준이 정해지므로 일

방적인 인건비 상승이 통제됨.

조직변화 촉진
연봉제의 정착과정에서 개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권한

확대와 자율적 책임이 이루어짐.

유능한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과 성과

가 결정된다. 기업들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연봉제는 

기존의 연공형 임금제도보다 효과적인 보상시스템이다. 기존의 연공형 보상체

계하에서는 개인의 성과가 보상에 반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균 임금수준을 높

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봉제하에서는 개인별 보상이 개인의 직무성과와 조

직성과에 연동되기 때문에 급격한 비용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유능한 인재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연봉제는 종업원들의 모티베이션 향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모티베

이션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2)은 연봉제가 종업원 모티베이션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에 의하면 연봉제는 종업원들

2) 연봉제가 동기부여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실제 효

과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Heneman(1992), pp.23∼48과 Milkovich and Newman(1996), 

ch.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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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높은 성과에 대한 화폐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종업원들이 성과향상을 

위해 모티베이션되도록 유도하며, 공정성이론(equity theoy)에 의하면 연봉

제는 종업원들의 투입 노력에 비례해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종업원들

의 임금에 대한 공정성 지각과 그에 따른 모티베이션 향상을 유도하게 된다. 

목표설정이론(goal-setting theory)에서도 연봉제를 도입하여 개별 종업원들

에게 객관적이고 달성가능하고 명확한 목표가 주어지게 되면 종업원들의 모

티베이션이 향상되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서는 연봉제가 개인의 직무성과와 보상을 연계시킴으로써 직무성과

가 임금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인과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종업원들

의 모티베이션이 향상된다고 보고 있다. 종업원들은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임금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모티베이션

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현실적 측면에서도 연봉제는 종업원들의 불만요인을 제거하고 모티베

이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의 종업원들

을 대상으로 한 태도조사나 만족도조사 결과들을 보면 종업원들은 낮은 임금

수준과 승진정체 현상을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종업원 보상의 

두 축이 되는 승진과 임금 모든 측면에서 종업원들은 승진은 어렵고 임금은 

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종업원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무관

하게 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의 내부적 공정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안정이 사라지면서 종업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

성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봉제는 종업원들의 임금불

만족 요인을 제거하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 보상시

스템으로 작동할 것이다. 즉 연봉제는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성과목표의 설정

과 그 성취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인의 노력에 따른 차별적 보상을 제공

함으로써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성원들이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모

티베이션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셋째, 연봉제는 종업원들의 능력과 역량(competency)의 개발을 유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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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가제도는 주로 종업원들의 자질과 

품성, 태도, 포괄적인 직무능력만을 평가해 왔으며, 평가가 실제 보상이나 승

진과 직접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종업원들의 개발동기를 자극하지 못하 다. 

하지만 연봉제가 도입되면 각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성과목표와 그에 따라 

요구되는 행위와 자질, 스킬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그에 따른 평가와 보상

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종업원들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행위와 역량이 무

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보상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의 

역량과 행동방식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넷째, 연봉제는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인건비는 기업

들의 비용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는 

비용효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연공형 보상체계하에

서는 임금이 근속년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성과와는 아무런 관련성을 갖지 못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성과 수익성

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많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연봉제하에서는 개인의 보상을 개인의 직무성과, 나아가 조직

성과와 연계시킴으로써 인건비의 비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연봉제가 

도입되면 임금구조가 단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지급과 관련된 관리비용

이 절약될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봉제는 조직변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팀

제의 도입을 통해 유연적 조직구조의 구축과 성과지향적 조직문화를 정착하

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대부분 기대했던 결과

를 얻지 못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집권적이고 위계적인 조직특

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연공주의 직급체계하에서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근속년수와 직급에 의해 개인의 보상과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보와 지

식, 권력이 상층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하부로의 실질적인 권한 위양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개인의 

창의성보다는 상층부의 명령과 지시가 강조되기 때문에 유연적이고 수평적인 

조직구조 형성과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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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의 설계와 성과지향적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계

적 통제방식이 개인적 재량권을 강조하는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통제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연봉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강조하기 때문

에 기존의 위계적 관계가 약화되게 되고, 개인별 성과목표의 설정과 성과관리

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 위양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의 분권

화가 촉진될 것이다. 따라서 연봉제는 우리나라 기업의 조직구조와 문화가 혁

신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2. 연봉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국내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하면 위에서 언급한 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명심해야 할 점은 연봉제가 만

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연봉제는 완벽한 제도도 아니고 모든 조직에 

똑같이 효율적인 제도도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연봉제가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연봉제의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행과정에서 

원칙과는 다른 모순들을 드러냄으로써 종업원 모티베이션과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고, 연봉제를 아예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따라서 연봉제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운 하기 위

해서는 먼저 연봉제의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잠재적 문제점들을 사

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처할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연봉제의 

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표 2>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

다.

첫째,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고려해야 할 부작용으로는 조직분위기의 악화, 

종업원들에 의한 의도적인 정보 누락과 왜곡, 종업원들의 디모티베이션

(demotivation) 등을 들 수 있다(Marsden & Richardson, 1994). 연봉제는 

기본적으로 개인별 차등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간의 지나친 경쟁으

로 인해 구성원들간에 시기와 갈등이 증폭되고 협력 의지가 감소됨으로써 팀

워크와 조직분위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직분위기의 저하는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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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가 강조되는 조직에서는 직접적으로 조직성과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

이 되며, 또한 높은 성과자들의 지속적인 직무성과 향상을 어렵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직성과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성과자들에 대해 동료들의 지원이 감소되고 적대감이 형성

되는 경우 높은 성과자는 지속적으로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 이러

한 경향은 특히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조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업

무의 상호관련성이 높은 경우 이러한 부정적 효과의 여파가 클 것이다. 따라

서 연봉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조직의 문화적 특성과 업무특성을 충분히 고려

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가 지나치게 강한 경우 개인별 성과와 집단성과를 적

절하게 조합하는 보상프로그램을 운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연봉제를 도입하

는 경우 낮은 성과자의 모티베이션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연봉제는 낮은 성과자들이 낮은 보상을 받게 되면 다음에는 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투입노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조직을 떠나게 될 것

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낮은 성과자들은 나쁜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포자기 상태에 빠

질 수 있고, 노조에의 몰입을 강화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

<표 2> 연봉제의 문제점

문  제  점 내       용

개인경쟁의 심화와 부작용

보상의 개인별 차등으로 인해 조직 내 팀워크가 약화되

고 의도적인 정보 왜곡이 발생하며 오히려 종업원의 사

기가 저하될 수 있음.

평가를 둘러싼 불신과 갈등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이 차등지급되므로 평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게 됨.

보상재원의 부족
성과향상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보상

재원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음.

팀 및 조직역량의 약화

개인별 차등화가 업무의 상호관련성이 더욱 증가하면서 

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팀 및 조직역량의 개발에 장

애요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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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낮은 성과 수준을 계속 유지하거나 성과를 더 하락시키려고 하는 이른

바 ‘자기수행경향’(self-fulfilling prophecy)이 나타날 수 있다(Umiker, 

1984).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낮은 성과자들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의 부족한 능력과 자질을 개발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발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연봉제를 효

과적으로 운 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과자뿐만 아니라 낮은 성과자에 대한 개

발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연봉제 운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성

과와 보상의 관계에 대해 종업원들은 회의적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들의 성

과 향상 노력을 효율적으로 자극하지 못하게 된다. 연봉제 성공의 핵심적 관

건이자 연봉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평가의 

문제이다.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서 실제로 종업원들은 평가가 불공

정하고 주관적이며 일관성이 없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

다. 

만약 종업원들이 성과평가제도에 대해 이러한 불신을 갖게 된다면 연봉제

는 중요한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성과평가제도에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

는 문제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목표의 질적 측면, 평가배분방식, 평가요소

의 부적절성, 평가자의 자질 부족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평가의 대상이 되

는 성과목표는 종업원들이 달성가능하고 구체적이며 이해할 수 있고 적절하

게 어려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만약 너무 쉽거나, 반대로 너무 어렵거나 혹은 

사소한 것이거나, 주관적인 목표가 설정된다면 연봉제는 직무성과 향상을 유

도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개인별 목표설정과정에 종업원들이 배제되는 경우 종업원들의 목표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개인별 성과평가의 지표가 되는 평가요소는 

측정 가능하고, 생산성 혹은 조직목표와 직접 연계될 수 있는 보상 가능한 요

인들(compensable factors)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가방식은 구체적인 성과 측면보다 개인의 품성과 태도 요소에 더 큰 비중

을 두어 왔다.



20

그러나 앞으로 평가요소는 구체적인 직무평가와 각 직무에서 기대되는 성

과요소를 반 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들이어야 한다. 한편 평가배분과 관

련하여 연봉제를 도입한 많은 조직들은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종

업원들의 성과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상대평가 혹은 강제할당

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종업원들의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

(Wilkerson, 1996). 대부분의 기업들은 엄격한 선발과 교육훈련을 통해 종업

원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에 실제 종업원들의 능력분포는 

우편향된 분포형태를 띨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이 연봉제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 성과가 높은 사람들에게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종업원들은 연

봉제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게 되고 지속적인 성과 향상 노력을 보이지 

않게 된다. 

또한 평가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평

가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

다. 실제로 많은 경우 평가자들은 종업원들의 성과평가과정에서 주어진 평가

요소별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전반적 인상이나 

그와의 관계에 의해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식은 성

과와 보상간의 인과관계를 약화시킴으로써 종업원들의 평가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연봉제를 성공적으로 운 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봉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어려움은 성과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인건비 예산의 확보이다. 인건비 예

산의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그렇지 못한 경우 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과 향상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과와 보상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군 내 혹은 직군간, 그리고 높은 성과자와 낮은 성과자

간의 보상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야 한다. 많은 조직들은 흔히 예산상의 제

약이나 낮은 성과자를 배려한다는 명목하에 성과 차에 따른 보상 차이를 작

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종업원들은 성과와 보상간의 관계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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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성과 향상에 따라 주어지는 임금 상승분은 미래

의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자극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연봉제가 성공적으로 

운 되기 위해서는 성과 향상을 보상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보상재원을 확

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봉제는 지나치게 개인의 성과만을 강조함으로써 팀 역량 혹

은 조직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최근 많은 조직들은 

업무구조를 기능별 구조에서 프로세스나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하고 있고, 전

사적 품질관리(TQM), 고객만족경 , 전사적 자원관리(ERP), 핵심역량 등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조직활동의 전사적 통합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개인별 직

무의 구분이 명확하던 과거와는 달리 점차 업무의 상호관련성이 높아지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업무의 상호관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직무의 완전

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구분과 개인별 성과평가에 근거한 연

봉제는 조직성과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

서 기업의 직무 역 중 타직무와의 상호관련성이 높은 직무나 혹은 전사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조직특성하에서는 단순한 직무성과급제 

형태의 연봉제를 보완하여 종업원 개인의 역량이나 스킬 혹은 팀 역량과 같

은 측면들을 보상에 반 해야 한다.

이상에서 지적된 연봉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사실 연봉제 자체에 내재하

는 것이라기보다는 연봉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거

나 운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연

봉제가 성공적으로 도입․운 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정

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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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年俸制의 成功的 導入 및 定着을 위한 考慮事項

1. 도입 목적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해서 얻으려고 하는 기대효과는 크

게 인건비 통제와 동기부여라는 다소 상치되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인건비 통제는 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매년 근속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호봉인상분을 없애고 회사가 사전에 설정한 인건비 예산에 맞추어 이를 

종업원의 성과에 따라 차별지급함으로써 인건비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러한 목적은 IMF 이후 연봉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이들 기업의 연봉제에서는 제로 섬(zero sum)의 논리가 강하

게 나타난다. 즉 인건비를 동결하거나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최소한의 인상분

만을 인정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차등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봉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금흐름의 압박을 강

하게 느끼고 있는 기업에서는 이러한 목적이야말로 기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

지책의 하나로 간주될 수도 있다.

연봉제 도입의 중요한 목적은 동기부여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다. 성과를 

포함한 고과평가에 기초한 개별 인상의 차등화를 통해 보상에 대한 공정성을 

증가시키고 더 열심히 일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초기에 연

봉제를 도입한 기업들에게서 이러한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

업의 연봉제에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의 논리가 그 배경에 존재하고 

있다. 즉 각자가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게 하고 사전에 통제를 위

한 인건비 설정보다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인건비를 증가시켜 그러한 노력을 

최대한 보상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건비는 증가하나 전체 매출이나 이익

에 대비한 인건비 비중은 줄어들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고임금 저인건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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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현실적으로 연봉제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에 의해 도입될 수 있고 또 도입

되고 있다. 연봉제 관련 저서들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연봉제 도입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연봉제 도입은 종업원의 사기나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감퇴시켜 비용을 통제할 수는 있으나 성과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주요 이유이다. 그러나 연봉제가 가지는 단기적인 비용통

제 효과 자체가 문제라고 볼 필요는 없다. 연공급과 비교한 연봉제의 장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인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인건비만을 통제해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이익을 

제대로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확보된 인력들도 최상위 평가를 받는 소수의 종업원을 제

외하고는 보상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인건비 통제가 중요한 목적을 

구성할 수 있으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도 인건비 통제가 연

봉제의 주요 목적이 되기는 어렵다.

2. 기업 전략

유사한 환경적인 압력에 직면한 모든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

니다. 기업들은 특정한 구조나 제도를 요구하는 환경의 압력하에서도 나름대

로의 판단에 입각한 전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Child, 1972). 이 점이 동

종 산업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구조나 제도가 공존하는 현상을 설명해 준

다. Miles 등의 연구(Miles, Snow & Pfeffer, 1974)는 동일한 환경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대학교재 출판사들이 서로 상이한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또한 Goodstein(1994)은 육아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통

해 제도 자체의 도입 결정은 기술적 압력과 제도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는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사실

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 도입의 경우에도 도입 결정 자체는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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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과 제약요인을 통해 결정되나 구체적 연봉제의 형태는 기업의 상황에 따

라 다를 것이다.

구체적 연봉제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기업이 취하고 있는 전략

이다. 기업전략은 기업이 주어진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경쟁적으로 선택하

는 행위이며(Schendel & Hofer, 1979), 기업이 취하는 전략은 크게 비용우

위전략과 차별화전략으로 나뉘어진다(Porter, 1980, 1985). 비용우위전략

(Cost Leadership Strategy)은 주어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가격

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차별화전략

(Differentiation Strategy)은 소비자가 가치를 부여하는 다른 기준, 예컨대 

품질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Arthur(1992)의 연구

는 이러한 기업전략이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인적자원관리의 유형과 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가 군집분석을 통

해 비용절감형(Cost Reduction)과 동기부여형(Commitment Maximizing)

으로 나뉘어질 수 있고 각각의 유형이 비용우위전략과 차별화전략에 대응하

여 높은 연관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업이 선택하는 연봉제 역시 그 도입목적을 기준으

로 크게 비용절감형과 동기부여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어느 형태의 연봉제

를 선택할 것인가는 기업의 취하고 있는 전략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비용우

위전략을 택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비용절감형 연봉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

으며 차별화전략을 취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동기부여형 연봉제가 도입될 가

능성이 높다. 비용절감형 연봉제는 기본적인 도입 목적이 인건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제로 섬(zero sum) 논리에 기초해서 설계되고 운 된다. 

한편 동기부여형 연봉제는 동기부여를 통한 성과개선이 주된 도입 목적이며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논리에 따라 설계되고 운 된다.

 3. 기업문화

기업문화 역시 연봉제의 도입과 운 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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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기업문화는 종업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나 행동양식을 말

한다. 오랜 세월 동안 한 기업이 존속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 종업원들에

게는 일정한 공통된 가치나 행동양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강한 문화는 종업원

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조직의 대응능력을 높여 주고 기업

성과에도 긍정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기업문화는 조직운 과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조직변화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연봉제와 같은 새로운 보상체계의 도입이 과거 연공서열형 보상제도와는 다

른 새로운 행동방식과 가치체계를 종업원들에게 요구한다면 종업원들은 심리

적 갈등을 느끼게 될 것이고, 강한 기업문화의 지배를 받는 경우 종업원들은 

그러한 갈등상황에서 연봉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러한 제도의 도입에 저항

하는 행동방식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조직문화와 제도간의 관계에서 제

도가 항상 조직문화의 제약을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제도가 조직문화를 변

화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조직의 업무구조가 기능별 구조에서 프로세스 구

조나 팀 구조 혹은 네트워크 구조로 변화되는 경우 개인의 전문적 지식과 스킬

보다는 팀 혹은 집단의 역량이 강조되게 되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의 가치와 

행동은 팀 혹은 집단 중심으로 변화되게 된다(Flannery, Hofrichter & 

Platten, 1996). 또한 조직문화는 조직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급진적으로 변화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GE의 잭 웰치 회장은 GE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보상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관리도구들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GE의 기능중심 

문화를 속도(speed), 단순성(simplicity), 자아존중감(self-confidence)을 강

조하는 문화로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림 2] 기업전략과 연봉제

비용우위 전략

(Cost Leadership)
비용통제형 연봉제

차별화 전략

(Differentiation)
동기부여형 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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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봉제와 조직문화의 상호작용관계에서 조직성과는 양자가 어느 정

도 적합(fit)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높은 성과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문화와 양립 가능한 임금제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연봉제에 

적합한 새로운 조직문화를 정립하든지 해야 한다. 경 혁신과 인적자원관리의 

혁신이 동시에 요구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기존의 조직문화

를 유지하는 방식보다는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연봉제에 부합되는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경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림 3] 조직문화와 인사제도, 기업성과

조직문화 적합(Fit) 인사제도(연봉제)

기업성과의 개선

4. 평가제도

연봉제의 키워드는 연봉인상의 결정과 성과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연봉제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는 평가제도의 의미가 

그리 크지 않았다.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승진의 경우 으나 이 경우에도 거

의 유명무실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연봉제하에서는 평가의 결과가 곧 

연봉의 인상액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평가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평가제도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

지 인적자원관리 기능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에 속한다. 실제로 

평가제도는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며, 종업원들이나 노동조합에서 연봉제 도입에 대해 회의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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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인적자원관리에서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피평가자의 업적이나 능

력 등을 관찰하여 주어진 기준에 의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즉 주관성의 개입으로 인해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직의 

업무가 대부분의 경우 종업원 개인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결과라기보다는 다

양한 구성원과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협력적 프로세스를 거쳐 결정되는 것

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처럼 평가제도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조직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봉제를 도입하여 정착시키기 위해서 평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평가제도의 정답을 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모든 기업

에 적용 가능한 이상적인 평가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기업에 맞는 평

가제도를 찾아 나가야 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제의 도입과 운 에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방향은 존재한다.

평가제도가 종업원의 성과를 측정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나 보다 근본적으로 평가는 기업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평가제도는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을 ‘전략적 접근법’(strategic approach)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접근법이 업적의 정확한 측정과 이를 임금, 승진, 해고, 교

육․훈련 등 각종 인사의 결정에 반 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 다면, 전략적 

접근법은 평가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평가관리를 지양하고 조직의 환경과 전

략과 부합되도록 종업원의 성과를 유도하는 보다 적극적인 성과관리를 추구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실증연구들이 평가결과에 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평가자

들이 평가제도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철학, 그리고 기업이 평가제도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뒷받침

하고 있다(Murphy & Cleveland, 1991; 1995). 이러한 새로운 관점하에서 



28

평가제도는 기업이 종업원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의 커뮤니케

이션 과정으로 간주된다. 평가제도를 통해 관리자에게는 정보제공을 통해 관

리능력을 높여 주고, 피평가자에게는 피드백을 통해 경력관리와 자기개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연봉제가 도입되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평가제도가 단순히 종업원의 개

별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과정(measurement process)이 아니라 조직의 총체

적인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performance management system)으로 바뀌

어야 한다.

5. 직급체계

연봉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직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직급간 임금차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연봉제의 도입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급별 임금수준은 그대로 둔 채 동일직급 내에 있는 종업원들의 임금을 성

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봉제하에서는 동일직급 내 

종업원간에도 성과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직급간 임금

수준은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임금제도의 핵심에는 임금구조가 존재한다. 임금구조란 기업에 존재하

는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계층화할 것이며 그에 따라 얼마만큼의 임금차이를 

부여하며 그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임금제도가 종

업원들에게 공정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려면 전체 종업원들의 임금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임금차이란 동일직급 내 종업원들간

의 임금차이뿐 아니라 직급간의 임금차이도 포함되는 것이며 전체 임금제도

의 관점에서는 후자가 매우 중요한 기본 골격을 구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종업원들간의 임금차이는 크게 직급 내 임금차이

와 직급간 임금차이로 구분될 수 있다. 연봉제의 일차적 초점은 동일직급 내

의 종업원 임금을 성과에 의해 차등인상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

은 과제는 직급간 임금차이를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나 둘 것인가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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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현행 직급간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도 있으나 우

리나라 기업들의 직급간 임금차이는 현재 적정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

한 직급간 임금차이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직

급간 임금차이를 어느 수준으로 벌일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연봉제의 효과적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연봉제의 운 에 있어 개별 종업원의 임금관리는 직급에 따른 임금밴

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연봉제하에서는 개인별 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

지게 되나 전체 종업원의 임금관리를 모두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다. 관리 자

체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임금구조를 전략적이고 전체적 차원에서 설계하

고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봉제를 효과적으로 운 하

고 있는 서구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직무가치나 직무역량을 필요로 하

는 직무들을 직급으로 묶어서 직급별로 임금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직급체

계는 연봉제의 운 과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직급구분이 실제 직무의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가치나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반 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직급간의 적정한 임금격차를 설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직무에 기초

한 방법과 역량(competencies)에 기초한 방법이 있다. 전자는 직무분석과 직

무평가를 통해 유사한 직무가치를 가지고 있는 직무들을 각각의 직군으로 묶

는 것이고 후자는 역량평가를 통해 더 상위수준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직무

들을 하나의 직급으로 묶는 것이다. 각 방향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3)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체적인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고려하

여 결정될 문제이다.

3)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우성․유규창․김병연(1999), 113∼1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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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韓國 죤슨앤죤슨의 職務成果給

1. 회사 개요

1983년 한국에 진출한 한국 죤슨앤죤슨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인 

죤슨앤죤슨의 한국 현지법인 중 가장 먼저 한국에 진출하 다. 죤슨앤죤슨의 

한국 현지법인은 한국 죤슨앤죤슨 이외에도 1988년 설립된 전문의료기기 부

문의 한국 죤슨앤죤슨 메디칼, 1989년에 설립된 유아용품 부문의 한국 페나

텐, 제약부문의 한국 얀센, 한국 씨락이 있다. 한국 죤슨앤죤슨은 화장품과 가

정용품 등의 소비재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현재 종업원수는 310명으로 

매출액의 증가와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임금제도 개요

한국 죤슨앤죤슨의 임금제도는 크게 기본급을 결정하는 직무성과급과 수당, 

경 성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구성되며 이 밖에도 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게 제공되는 주식증여가 있다.

  가. 직무성과급

한국 죤슨엔죤슨은 한국에 진출한 1983년 이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직급

별 호봉제도를 운 하여 왔으나 연공서열적 임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

과주의에 입각한 임금관리의 정착을 위해 1996년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제도를 

전환하 다. 직무성과급은 직무의 가치를 반 하는 5개의 직무등급에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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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직무등급은 회사 성과를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0가지 역량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운 된다. 10가지 역량은 다시 5개의 역량

수준으로 구분되며 상위직급일수록 요구되는 역량의 수준이 높게 된다. 역량

에 기초한 직무등급의 도입은 1996년 도입 당시 경 층을 포함한 전사원이 

힘을 합쳐 만든 것으로 한국 죤슨앤죤슨의 인사관리의 근간을 이룬다.

한국 죤슨앤죤슨에서 개인의 임금은 직무와 성과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 죤

슨앤죤슨에서 자사의 임금제도를 직무성과급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특정 직무는 5단계 직급상의 한 위치에 속하게 되고 각 직급별로 설정되어 있

는 직급별 임금밴드에 의해 관리되게 된다. 임금밴드는 해당 직급에 속한 직

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이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임금수준은 시장조사와 업무성과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시장조사를 

통해 나타난 경쟁업체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사전에 정해진 회사의 임금정

책에 따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 결정되고 각 개인의 임금수

준은 그러한 보상수준의 범위 내에서 개인성과가 고려되어 결정된다. 시장조

사는 종업원의 대외적 임금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

진다. 따라서 신규채용의 경우 개인이 맡게 되는 직무와 시장임금에 따라 임

금이 결정된다. 임금은 또한 업무성과에 의해 결정된다. 업무성과에 따라 임

금인상률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임금인상 재원이 결정되면 그 한

도 내에서 각 개인의 고과성적에 따라 임금인상을 차등화시켜 적용한다. 이 

때 임금인상을 동결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성과 우수자와 불량자 사이의 임

금인상의 차등폭은 약 10%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임금형태가 기

본급 비중이 98%로 단일항목화된 상태이므로 임금인상의 차등효과는 누적적

이며 매우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나. 수 당

임금제도상에서 수당의 종류나 비중은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과거에

도 가족수당과 자격수당, 통근수당, 김장수당, 휴가비의 다섯 가지 수당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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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지난 3년간 수당을 모두 없애고 임금형태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진

행해 왔다. 그 결과 가족수당과 자격수당은 이미 없어졌으며 현재 통근수당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김장수당과 휴가비도 없애려고 했으나 직원들의 반응이 

유보적이어서 일단은 그대로 두고 관리하고 있다. 통근수당마저 없어지면 수

당은 김장수당과 휴가비만이 남게 되며 이 경우 수당의 비중은 직접임금의 

2% 미만으로 낮아지게 되어 임금관리에 있어 그 역할은 무시될 수 있을 정도

로 작아지게 된다. 참고로 김장수당과 휴가비는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되

고 있다. 수당을 없애고 직접임금을 단일항목으로 단일화하려고 한 이유는 임

금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수당을 기본급으로 편입하면서 일정한 비

용증가가 발생했으나 회사의 보상정책상 그러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임금체

계를 단순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당의 폐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 성과상여금

한국 죤슨앤죤슨은 기업성과의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경 성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제도를 운 하고 있다. 1992년 도입된 후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성과배분제도는 매출액과 경 성과이익을 기준으로 설정된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전체 배분액을 결정한 후 각 개인의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여금이 결

정되도록 운 되고 있다. 경 성과이익은 경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이익개념으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경 성과와 관련된 항목

들을 가감하여 산정하고 있다. 매년 초 사업계획에 따라 성과보너스계획이 수

립되며 회사가 달성하게 될 순매출액과 경 성과이익의 조합에 따라 종업원

에게 지급되는 평균 상여금지급률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평균 지급

률은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전체 상여금의 풀(pool)이며 실제로 개인이 

지급받게 되는 상여금은 팀별, 개인별 업적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이러한 차

등을 두는 이유는 성과기여도에 비례한 공정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무

임승차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데 있다.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성과

달성도에 따라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월급여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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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정도에 해당하며 성과달성이 뛰어났던 1996년의 경우 250%에 달한 

적도 있다. 이 경우 실제 개인별 지급액은 150∼350%의 분포로 차등지급되

었으며 이는 성과가 우수한 종업원은 자신의 월급여의 세 배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받은 셈이어서 종업원들은 이 제도에 매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회사에서는 가능한 한 달성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

라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수준도 더 높이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

  라. 주식증여(share grant)

주식증여는 미국 본사가 주관하여 운 하는 보상프로그램으로 전세계 조직

에 적용되고 있다. 대상자의 선발은 해당 국가의 최고경 자에 의해 이루어지

고 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고 있다. 한국 죤슨앤죤슨에서

는 매년 약 12명 정도의 수혜자가 있었다. 수혜자는 주로 임원진과 고위간부

들이나 성과나 공헌이 분명한 경우 연구인력에게도 주식증여가 제공되기도 

한다. 부여 대상의 폭이나 주식수는 본사의 경 성과에 의해 크게 좌우되나 

예외적으로 특정 국가의 경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식

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3. 직무성과급

한국 죤슨앤죤슨의 직무성과급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급체계

와 평가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직급체계는 보상뿐 아니라 경력관리의 근

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직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의 폭이 밴드형

태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해진 직급 내에서는 아무리 성과가 

뛰어나도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종업원은 장기적으로는 더 상위직급으로 승진해야 한다. 

한편 임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평

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임금수준에 향을 미친다. 먼저, 업적고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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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별 기본급의 인상률이 결정되게 된다. 즉 성과가 높을수록 높은 인상

률을 적용받게 된다. 업적고과는 또한 승진에 향을 미쳐 직급이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개인의 임금에 있어 적용되는 임금밴드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임금

인상에 향을 미치게 된다.

  가. 직급체계

한국 죤슨앤죤슨 직급체계의 특징은 그것이 역량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으

로 총 5개의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3년 한국 진출 이후 우리나라 기업

들과 같은 직급체계를 운 해 왔으나 새로운 보상제도인 직무성과급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가장 먼저 개선작업에 들어간 것이 직급체계이다. 과거의 

직급체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직무내용이나 가치의 차이를 반 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전통적인 직위를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직급

에 기초해서 새로운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운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표 3> 한국 죤슨앤죤슨의 직급체계

직급1 직급2 직급3 직급4 직급5

Junior Senior Supervisor Manager Director

직급의 구분이 5개로 이루어진 것은 과거 지나치게 많은 직급을 축소하려

고 했기 때문이며 또한 핵심역량을 지나치게 많은 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섯 개의 직급 중에서도 직급3 이상이 회

사에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급에 해당하며 사실 임금관리의 

초점도 이들에게 맞추어져 있다. 한국 죤슨앤죤슨의 임금제도가 기본적으로는 

핵심역량에 기초한 직무성과급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직급2 이하의 

종업원들의 임금에는 아직도 근속년수가 중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 직급체

계가 개편된 이후에도 한국식의 직위는 여전히 대외적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

다. 개편 당시에는 아예 한국식의 직위를 없애려고 했으나 종업원들이 이를 

계속 사용할 것을 요구하 다. 직속상사를 부를 호칭이 마땅치 않다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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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 활동에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 다.

직급의 구분 기준은 각 직무가 필요로 하는 역량의 차이에 기초하고 있다. 

한 직무가 어떤 직급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분류하는 과정은 전사적인 차원에

서 종업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직급체계가 개편될 1996년 

당시의 종업원 수는 170명이었으며, 이들 모두가 참여하여 향후 한국 죤슨앤

죤슨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개발하

다. 물론 직급체계를 포함한 인사제도 개편을 담당한 태스크포스팀이 있기는 

했으나 이들의 역할은 주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 담당했으며 

전 직원은 그러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이나 견해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초에 결정된 핵심역량은 총 

13개 으며 그 이후 지나치게 많은 수의 역량 기준이 오히려 관리상 어려움

을 준다는 인식하에 10개로 최종 결정되게 되었다. 10가지 핵심역량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10가지 핵심역량

핵   심   역   량

1  조직 및 인력개발(Organization & People Development)

2  고객지향(Customer Focus)

3  시장지향(Market Awareness)

4  혁신과 창조(Innovation & Creativity)

5  상호협력(Interdependent Partenering)

6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7  계획과 조직(Planning & Organizing)

8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

9  판단과 문제해결(Judgement & Problem Solving)

10  기업성과지향(Business Acumen)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핵심역량 각 차원에서 5개의 직급에 해당하는 

역량수준(level)을 구분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역량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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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전직원이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 으며 다시 자신의 직무를 완

전히 숙달하여 높은 업무성과를 내고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역량수준을 더 

정리하고 다듬는 작업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얻어진 다섯 가지 

수준의 한 예는 <표 5>와 같다.

<표 5> 역량수준의 5단계의 예

역량수준 조직 및 인력개발(역량 1)

성과지향적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

1

자신의 전문능력 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언과 훈련을 통해 돕는다. 요

구되는 OJT에 참여하며 동시에 자신의 개발기회를 추구한다. 자신의 잠

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2

다른 사람에게 신속하고 정직하며 건설적인 피드백과 OJT를 제공한다. 

다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코치한다. 역량과 

성과를 규칙적으로 모니터함으로써 개인과 팀의 개발을 지원한다.

3

관리과정을 통해 성과관리를 정착시킨다. 개인과 팀의 개발욕구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켜 줄 구체적 계획을 수립, 실행한다. 효과적으로 권

한을 위임하고 사소한 개선도 가치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4

인력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각 개인의 기능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기업성과에 기여하는 각 개인의 다양한 특성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발한다. 실패를 인정해 주면서도 전사적 차원에서의 기업성과

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5

전사적인 경 관리시스템을 통해 성과지향적 문화를 도입하고 정착시킨

다. 전략적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개발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를 결정한다. 개인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전사적 전략을 개발한다.

  나. 평가제도

한국 죤슨앤죤슨에서의 개인평가는 매년 실시되는 성과달성계획 및 평가

(Performance Planning and Evalu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인평가는 

크게 연초에 설정된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업적평가와 회사가 요구하

는 리더십 행동에 대한 행동평가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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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는 매년 초에 목표관리의 차원에서 그 해에 개인이 달성할 목표를 

관리자와 부하직원간에 협의하여 설정하게 된다. 달성할 목표는 구체적이고 

수량화될 수 있는 내용으로 표현하며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각각의 목표가 

가진 상대적인 중요성을 차등화하기 위해 가중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 

가중치의 합은 총 100%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성과목표는 과업완료 예정일자

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성과가 달성된 정도뿐 아니라 달성시점도 동시에 점

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말 관리자는 사전에 설정된 성과목표 달성계

획에 따라 부하직원을 평가하게 된다. 이때 각각의 성과목표에 대해 5개의 수

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며 이에 기초하여 전체적인 업적평가가 이루어진다. 성

과평가는 부하직원과의 면담이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행동평가는 죤슨앤죤슨에 속한 전세계의 모든 조직과 종업원이 반드시 준

수해야 하는 기업의 핵심신조와 그에 기초한 리더십 표준(Standards of 

Leadership)에 부합되는 행동을 얼마나 보이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죤슨앤죤슨의 신조는 고객과 직원, 지역사회, 주주에 대한 균형있는 책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리더십 표준은 그러한 신조 위에서 기업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조직 및 인재개발, 고객 및 시장 지향, 혁신, 상호의존적

인 동반관계, 복잡성의 극복 등 다섯 가지 리더십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

동평가는 단순한 능력이나 태도보다는 리더십 표준에 입각하여 부하직원이 

실제로 그에 부응하는 행동을 얼마나 보이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관찰

된 행동에 대한 평가이다. 각 평가자는 신조와 리더십 표준에 비추어 부하직

원이 보인 행동에 대한 커멘트와 함께 이들의 행동을 5개의 수준으로 구분하

여 평가하게 된다. 행동평가를 위해 평가자는 수시로 관찰된 부하직원의 행동

에 대한 자기의견과 이에 대한 평가점수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성과평가와 행동평가 결과를 기초로 각 개인의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게 된

다. 종합평가를 위한 성과평가와 행동평가의 상대적 비중은 성과평가의 경우 

60∼80%, 행동평가의 경우 20∼40%의 범위 내에서 각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죤슨앤죤슨의 경우 성과평가를 60%, 행동평가를 

40%로 반 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서 평가자는 반드시 부하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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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과 개선점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가받은 사람도 그러한 평가 결과

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동일한 평가양식에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다. 시장임금조사와 임금수준정책

한국 죤슨앤죤슨에서는 직무성과급의 운 을 위해 해마다 시장임금조사

(market wage survey)를 실시하고 있다. 직급체계가 기업 내의 직무간 임

금수준의 차이를 공정하게 설정해 주는 것(internal consistency)이라면 시장

임금조사는 한국 죤슨앤죤슨의 임금을 경쟁기업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경쟁

적으로 유지하게 해주기 위한 것(external competitiveness)이다. 실제 특정 

개인의 임금수준은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가(혹은 해당 직급), 그러한 직무에 

대한 시장의 임금수준이 얼마인가, 그리고 개인의 성과평가가 어느 정도인가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임금은 개인의 보상을 차등화시

키는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다.

한국 죤슨앤죤슨은 시장임금조사를 위해 타워즈 페린(Towers Perrin)이나 

머시에(Mercier)와 같은 외부의 전문기관을 주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외부

기관에 의한 조사에는 종종 모호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최근

에는 자체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종업종에 속하는 14개 회

사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매년 시장임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

한 네트워크는 필요에 의해 유사한 업종의 기업 임금관리 담당자들이 자발적

으로 구성한 것으로 이러한 조사를 통해 신뢰성이 있고 심층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 죤슨앤죤슨은 시장임금수준과 비교해서 약 75%선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임금조사대상 기업 중 약 3,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회사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이 경쟁력이 있는 임금수준이라고 판단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임금을 인상해 왔다. 그 결

과 현재 전반적인 임금수준은 정책목표에 적합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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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직급별 임금밴드의 관리

한국 죤슨앤죤슨의 임금은 직급별로 5개의 밴드로 관리된다. 임금밴드는 중

복형으로 설계되어 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위직급에 속한 

종업원의 임금이 상위직급에 속한 종업원의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것이 가능

하다. 그러나 상위직급의 임금범위(pay range)의 중간값은 하위직급의 임금

밴드의 상한보다 높은 수준에 설정되어 있어 직급간 임금격차가 의미있는 수

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각 직급별 임금밴드의 임금범위는 

중간값을 중심으로 ±25%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범

위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는 이러한 범위, 특히 

상한을 벗어나는 개인들이 존재한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강제로 주어

진 범위 내로 통제하지는 않고 있다. 성과 우수자의 경우 결국 상위직급으로 

이동시키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융통성있게 임금관리를 

[그림 4] 임금밴드

임
금
수
준

직급1
(Junior)

직급2
(Senior)

직급3
(Supervisor)

직급4
(Manager)

직급5
(Director)

입

금

수

준

       직급 1       직급 2     직급 3       직급 4     직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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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다. 임금제도를 직무성과급으로 전환한 

후 임금밴드를 통해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운  초기에는 임금역전 현상이 많

이 발생되었으나 그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직급과 사람간의 일치가 이루어져 

현재는 그러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마. 개인별 임금인상의 결정과정과 관리

개인별 임금인상 결정과정의 첫 단계는 회사 전체의 인건비인상 재원을 결

정하는 일이다. 경 성과에 기초하여 전년 대비 몇 %라는 식으로 임금인상에 

사용할 재원이 결정되게 된다. 여기에 다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조정이 이루

어지게 된다. 일단 임금인상 재원이 결정되면 그 후에는 각 개인의 고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결정되게 된다. 개인의 고과평가 결과는 앞서 설명

된 업적평가와 행동평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가 활용된다. 종합평가점수가 

고과평가를 통해 나오게 되면 전체 재원을 가지고 각 개인별 임금인상을 차

등화시킬 수 있는 인상률을 적용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실시된다. 그 결과 

각 개인이 받은 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차등화되어 결정되게 

된다.

<표 6>에 나타나 있듯이 점수에 따라 개인별 임금인상률은 다르게 결정되

며 종합평가점수의 소수점 한자리까지 끊어서 임금인상률이 차등화되어 결정

된다. 그러나 직급별 임금밴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다르

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결국 5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종합평가점수가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점수차이에 대해 동일한 임

금 인상액이나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결

과를 검토한 후 일정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6> 개인별 임금인상률의 예

평 가 점 수 2.5 3.0 3.5 4.0 4.0 4.5

임 금 인 상 률 5% 7% 9% 11% 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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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가 개인별 임금인상률로 결정되기까지 사장과 임금관리팀

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장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 임금인상률의 상위자와 하위자간의 차등폭

은 대개 10%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즉 평균인상률이 10%인 경우 

최소 5%에서 최대 15%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왔으며 그 결과 약 10% 정도

의 임금인상률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임금인상률의 차이를 현재보

다는 더욱 크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부적으로 있었으나 앞으로도 

특별히 임금인상률의 차이를 확대차등할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본급

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는 현행 임금체계에서 10% 정도의 임금인상률 차

이만으로도 충분한 차등효과를 얻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해진 개인별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어 통보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

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현 직위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판단하는 

문제이다. 즉 현 직위자의 능력이 경 층이 판단하기에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

상률이 낮다고 여겨지는 경우나 기타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임원의 권고에 

의해 임금관리팀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임금인상을 상향조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4. 도입효과 및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직무성과급의 도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효과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정착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임금인상은 개인의 고과평

가 결과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으며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성과를 향상시

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한 동기부여 및 생산성 향

상 효과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1996년 이후 기업성과가 계속 개

선되어온 배경에는 직무성과급의 성공적 정착이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

또한 죤슨앤죤슨 본사 주관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조직진단서베이(Credos 

survey)는 임금관련 항목을 포함한 조직의 다양한 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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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첫해인 

1997년에 실시된 서베이 결과는 임금관련 부분에서 종업원의 공정성과 만족

도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한국 죤슨앤죤슨

은 자체적으로 매년 직무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서도 임금부문

에 있어서는 높은 만족도가 나타나고 있다.

5. 향후 개선방안

현재 직급구분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10개의 핵심역량 차원은 전체 종

업원의 참여에 의해 개발되고 받아들여진 한국 죤슨앤죤슨 임금제도 및 승진

관리의 근간이다. 현재의 직급체계가 개발될 1996년 당시 본사에서는 전세계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리더십 표준이 개발되던 시점이었다. 따라

서 한국 죤슨앤죤슨에서는 현재 직무가치의 결정은 10가지 핵심역량에 의해 

결정되고 관리되고 있으며 종업원들의 행동평가는 리더십 표준에 기초하여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인사관리의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 죤슨앤죤슨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핵심역량과 본사에서 개발된 리더십 표준을 조화시키고 통합시키려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관리과정이 통일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5개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 직급체계는 전체 직무를 다 포함

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급4(Manager)와 직급

5(Director) 사이에 새로운 직급구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그에 대한 검토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직급체계가 전체 종업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려는 입장이다.

6. 성공 요인

한국 죤슨앤죤슨에서 직무성과급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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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은 직무성과급의 토대인 직급체계가 전직원의 참여와 공감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종업원들의 기본급을 결정하게 되는 직급체계가 참여

적으로 설계되고 결정됨으로써 직급전환과 그에 따른 임금관리가 별다른 부

작용없이 수용되고 정착될 수 있었다. 직급체계의 변화는 각 개인에게는 자신

이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며 이는 곧 임금수준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각 개인이 각자의 의견이나 견해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그러한 자발적 참여 위에서 전체 직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

는 핵심역량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접근법을 통해 새로

운 임금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체 종업원

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공통방향이 제시되게 되었다.

직무성과급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게 된 다른 중요한 요인은 평가의 공정성

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평가의 경우 평가오류를 방지하

기 위해 목표관리의 과정 속에서 평가자와 부하직원간에 협의를 통해 설정된 

구체적인 실행목표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행동평가의 경우에 있어

서도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리더십 표준에 기초하여 관찰된 행동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다. 성과평가가 단순히 결과만을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지속

적인 성과관리의 과정으로 이해되고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자는 수

차례에 걸쳐 성과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한 면담(ongoing 

performance review)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평가는 각 개인의 성과

를 향상시키는 것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고 관리되고 있으며 이것이 

직무성과급이 빠르게 정착되게 된 이유가 되고 있다.

한편 임금체계가 개편되고 직무성과급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전환기적인 문

제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임금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

울 다는 점도 새로운 임금제도의 정착을 도운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도

입 첫해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급과 

임금을 조정하려고 하 으며 그 결과 새로운 임금제도에 대한 거부감이나 피

해의식보다는 적극적인 수용과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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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東洋製菓의 年俸制와 評價制度4)

1. 회사 개요와 연봉제 도입 배경

동양제과(주)는 1956년 동양제과공업주식회사로 출발한 이래 우리나라 제과

업계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초코파이’ 단일 브랜드만으로 월 평균 매출액 

5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창립 42년을 맞이한 동양제과의 1998년 매출액은 

4,251억을 기록하 으며, 같은 해 108.3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 이는 전년

도에 비해 매출액은 5.2%, 순이익은 44.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동양제과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시장 위주에서 탈피하여 세계시장을 겨냥

하고 있다.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1995년 중국 하북성(河北省) 랑방경제기

술개발구에 연간 2,000만 달러의 대규모 초코파이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과 판

매를 담당하는 ‘오리온식품유한공사’(Orion Food Co., LTD)를 설립한 데 이

어 1997년에는 중국 상해(上海)지역에 ‘오리온상해식품유한공사’(Orion 

Shanghai Food Co., LTD)를 설립, 스낵반제품 가공공장을 건설하 다. 동양

제과는 자산규모, 매출액과 순이익에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1999년 현재 

동양제과의 종업원수는 3,170명이다(자료: www.tongyang.co.kr).

동양제과는 창립 이래로 “정을 통한 인간경 ”을 강조하고 있다. 동양제과

의 대표적인 제품인 초코파이도 기업의 이념인 “情”을 브랜드 이미지화하여 

성공하고 있다. 동양제과는 “식품업계 최고의 회사”라는 경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고품질 경 전략(High Quality Approach)

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아브랜

드를 통한 제품 합리화, 과학적 업시스템의 구축, 제품의 국제브랜드화, 사

4) 본 사례는 동양제과의 사내자료, 한국인사관리협회를 통해 출간된 동양제과의 사례, 그리

고 동양제과 인사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종합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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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역의 세계화, 자율과 책임경 체제를 통한 조직력 강화, 제조원가 개선을 

통한 생산의 합리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경 전략은 동양제

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동양제과, 1993, 1998).

그러나 1990년대 초 동양제과는 경 환경의 변화와 국내 제과업계의 시장 

포화상태로 인한 과열경쟁 등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한편 1990년대부터 

추구하고 있던 적극적인 경 전략은 실행과정에서 전통적인 연공서열형 위주

의 인사제도로 인해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경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

구성원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여야 하나 기존의 인사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인사제도로는 구성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지 못하 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양제과는 1997년 신인사

제도와 함께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2. 동양제과 연봉제의 도입 과정

동양제과의 신인사제도와 연봉제는 약 2년간의 사전준비 단계를 거쳐 도입

되었다. 먼저 환경변화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이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인사제도개선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하 다. 신인사

제도의 도입 목표를 기업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이라

는 목표를 동시에 삼아 구성원들의 거부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동

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 다. TFT는 인사부서 관리자와 현장 사원으로 구성

하 고, 외부 자문교수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하 다. 

1995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인사제도개선 TFT가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한 

작업 가운데 하나가 현장 의견 수렴이었다. TFT는 먼저 동양제과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의견조사를 실시하 고, 또한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

사원들을 추출하여 심층적으로 면담을 실시하 다. 단순히 홍보차원을 넘어서

서 신인사제도와 연봉제의 설계에 그 제도의 실질적인 운 주체와 대상자들

인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 하도록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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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TFT는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사전에 신인사제도의 추진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노동조합측의 의견반 을 위해 TFT 활동 중간과정마다 

진행결과를 설명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인사제도에 대

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노동조합측을 설득하고 제도 설계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 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측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

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구성원으로부터의 의견수렴과 노동조합과의 상호 의

견교환은 제도의 설계뿐만 아니라 설계가 완료된 후 운 단계에서도 긍정적

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동양제과의 신인사제도는 능력과 업적이 동시에 강조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기존의 동양적인 인사제도를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장점을 살리는 동시

에 서구적인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가미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측

면은 동서양의 장점을 조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 으나, 한편

으로는 충분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인사제도와 연봉제를 

도입하 기 때문에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로 완전히 이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동양제과의 인사제도개선 TFT는 능력과 업적을 강조한다는 목표하에 다

음과 같은 신인사제도의 설계 원칙을 설정하 다(동양제과, 1997).

첫째, 능력의 발전에 따라 직급체계를 재설계한다.

둘째, 직무의 특성을 반 하여 업적과 능력이 공정하게 평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인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육성형 인사고과제도를 

도입한다.

넷째, 능력 우수자가 조기 승진할 수 있도록 발탁승진을 도입한다.

다섯째, 업무성과를 임금에 반 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여섯째, 현장관리자가 운 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채용과 직급체계, 평가, 임금, 교육 등 인사제도 제반 요소들이 상

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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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원칙에 덧붙여, 제도개선 TFT는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과

정에서 동양제과의 전략적인 목표와 각 부문 및 각 구성원의 개인 목표가 상

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개념을 추가하 다. 

 본 사례에서는 신인사제도 가운데 연봉제와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

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타 인사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3. 동양제과 연봉제의 특징 

동양제과 연봉제의 특징은 국내 기업으로서는 드물게 기본급 체계는 일본

형 직능급 형태를 도입하 고 기본급의 인상은 미국형의 연봉제, 즉 merit 

pay system을 도입하 다는 데 있다. 동양제과의 연봉제는 동양적인 능력주

의 임금제도(competence-based compensation)와 서구식의 성과주의 임금

제도(performance-based compensation)를 조화하고자 노력하 다. 덧붙여, 

상여금의 일부를 조직의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집단인센티브제도

(group incentive)를 도입하여 개인의 경쟁뿐만 아니라 집단간의 경쟁과 집

단내의 팀워크를 동시에 강조하도록 설계하 다.

동양제과의 연봉제를 기존의 임금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림 5]와 같

다. 기존의 임금체계는 신분 중심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서 기본급은 근속

년수에 직무급적인 요소가 약간 가미되어 있었고, 임금의 인상(승급)은 호봉

에 의한 자동승급이었다. 또한 상여금도 대부분 고정상여로 이루어져 있었고 

일부 특별격려금이 경 진의 결정에 의해 차등없이 지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연봉제하에서는 직급별 호봉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기본급

은 직능급과 고과승급으로 구성되고 상여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고

정상여 외에 조직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상여를 도입하 다.

동양제과 연봉제의 각각의 구성요소의 특징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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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동양제과 임금제도의 변화

현행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직급급 연공승급

고정상여 특별격려
근속급+직무급 연공승급

조정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직능급 고과승급 고정상여 성과상여

  가. 기본급(직능급)

동양제과 모든 직원의 기본적인 급여를 결정하는 것은 직능급, 즉 직무능력

급이다. 직능급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기존의 직급체계를 개선하여 새로운 직

급체계를 도입하 다. 새로운 직급체계는 직무수행을 수행하는 능력이 발전하

는 단계와 적정근무년한을 고려하여 직급체계를 설계하 다. 직급체계는 업무

의 특성을 반 하여 사무직, 전문직, 기술직, 업직, 판촉직, 생산직, 기능직, 

별정직 등 8개의 직군으로 분리하여 설계하 고, 각 직군별로 특성에 맞게 직

급, 평가, 승진, 임금, 채용 등 인사제도가 운 되도록 하 다. 

연봉제의 대상이 되는 사무직․전문직․기술직의 경우에는 기존 7단계에서 

9단계로 직급체계를 조정하고 각 직급에 맞는 직무수행능력 요건을 설정하

다. 직급은 남녀, 학력의 차별을 없애고 누구나 능력이 되면 승진할 수 있도록 

하 다. 직급과 직책은 분리하여 직급이 올라가면 직책과 관계없이 임금도 상

승할 수 있도록 하 다. <표 7>에서 보듯이 각 직급에 따른 호칭이 있으나 

호칭과는 관계없이 직책이 결정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동양제과에서는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과거의 직급별 호봉제도는 완전히 폐

지하 다. 각각의 직급은 직무능력 단계로서 직급별로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임금지급범위(Pay range)를 정하여 두고 있다.  [그림 6]에서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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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 직급마다 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결정되고 각 직급에 해당되는 개

개인은 이러한 상한과 하한의 지급범위(pay range) 내에서 직능급이 결정된

다. 새롭게 입사하는 신입사원에 해당하는 J1, J2, J3 직급은 입사시의 초임을 

설정하여 운 하고 있으나 나머지 직급은 직급의 초임을 운 하지 않고 있다.

동양제과의 기본 임금구조(pay structure)는 각 직급의 pay range가 상하 

직급과 일정부분 겹치는 중복형 pay range로 운 하고 있다. 직급간의 임금

중복은 상위직급은 물론 차상위직급의 하위임금수준까지 중복되도록 각 직급

의 pay range를 설정하 다. 이렇듯 각 직급의 pay range를 넓게 한 이유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도 개인의 성과를 반 , 차등임금을 적용하는 한편 승진이 

되지 않더라도 일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 개인의 생활 안정을 꾀하고 지나

치게 승진에 집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즉 기존의 연공서열

형에서 강조하던 승진보다는 개인의 직급 내에서 열심히 성과를 내면 임금이 

높아지는 성과지향형 임금형태를 가지고 있다.

각 직급의 pay range는 직급 내의 임금수준에 따라 상․중․하 3개의 부

분으로 구분된다. 임금이 가장 낮은 제일 아래의 부분을 A밴드, 중간부분을 

B밴드, 그리고 그 직급 내에서 임금수준이 제일 높은 윗부분을 C밴드라고 한

다. 각 직급의 임금밴드는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든 사원의 임금

은 각 직급별로 A밴드, B밴드, C밴드 중 어느 한 곳에 위치하게 된다. 임금

밴드는 임금의 인상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 7> 사무직․전문직․기술직 직급단계

직 능 구 분 초급직능 관리직능 상급관리직능

직 급 단 계 J1 J2 J3 J4 M1 M2 M3 SM1 SM2

직 급 호 칭 대리 과장
선임

과장
차장 부장

수석

부장

비 고
고  교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대  학

졸업자
팀장, 부문장 등의 직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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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제과는 상위직급으로 승진시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이 없고 기존의 임

금수준을 유지하며 직급만 바뀌는 sliding scale제도를 운 하고 있다. [그림 

7]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연공서열형의 임금체계하에서는 승진을 하면 승진가

액을 받아 임금이 인상이 이루어진다. 즉 승진은 신분의 상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의 상승도 동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관심이 승진에 쏠릴 수밖에 없게 된다.  동양제과의 임금제도

는 승진에 의한 임금인상의 메리트를 최소화시켰다. 즉 각 직급 내에서의 성

과에 의한 승급액을 크게 하는 대신 승진의 경우에는 임금인상 없이 수평이

동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승진시의 인상분을 매년 승급에 

배분하는 형태의 임금제도로 개편한 것이다. 즉 성과평가에 의한 승급액을 기

존보다 월등히 높게 함으로써 성과 또는 업적을 강조하는 형태로 바꾼 것이

다. 다만, 승진의 장점은 직급이 이동함으로써 이전 직급의 pay range에 비

해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직급에서 열심히 

일해 성과가 높아지면 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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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슬라이딩 임금제도

승진전 직급

승진후 직급

승급액

승급액

승진전 직급

승진후 직급

임금슬라이딩

  나. 고과승급

동양제과의 고과승급은 미국식의 merit pay와 유사한 형태로 운 된다. 동

양제과의 고과승급액은 성과평가와 pay range 내의 임금밴드를 동시에 고려

한 것이다. 즉 연봉의 인상액이 성과평가에 의한 결과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연봉인상 전에 본인이 속한 직급의 임금범위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성과평가의 등급은 S, A, B, C, D로 모두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성과등급간의 관계는 업적고과 B등급을 중심으로 하여 A등급을 받

으면 B등급보다 25%가 추가로 승급되고 S등급을 받으면 B등급 대비  50%

가 추가로 승급된다. 반면 C등급의 평가를 받는 경우 승급액이 B등급 대비 

25%가 감액되고 D등급을 받으면 50%가 감액되어 승급하게 된다. 결과적으

로 D등급과 S등급은 약 3배의 승급액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표 8 참조).

승진후 직급

승진전 직급

승급액

승급액

임금슬라이딩

승진전 직급

승진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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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평가등급 및 임금밴드별 승급적용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C밴드 150% × 0.5 125% × 0.5 100% × 0.5 75% × 0.5 50% × 0.5

B밴드 150% × 0.8 125% × 0.8 100% × 0.8 75% × 0.8 50% × 0.8

A밴드 150% 125% 100% 75% 50%

* J3 직급의 승급액(예)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C밴드 39,700 33,100 26,500 13,200 13,200

B밴드 63,600 53,000 42,400 31,800 21,200

A밴드 79,500 66,200 53,000 39,700 26,500

또한 고과승급액은 개인의 임금이 위치한 임금밴드에 의해서 차등 적용되

는데 A밴드에 임금이 위치하면, 즉 직급 내에서 가장 낮은 임금수준에 위치

하면 평가등급별로 정상적인 승급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의 임금이 B밴드

에 속해 있을 때는 A밴드 승급액의 80%를 적용받게 되며,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C밴드에 임금이 위치할 때에는 A밴드 승급액의 50%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J3 직급인 경우 같은 S등급을 받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A밴드에 

있는 직원은 79,500원의 임금인상을 받게 되지만, C밴드에 있는 직원은 

39,700원의 임금인상을 받게 된다.

이처럼 개인의 임금이 높을 경우 승급액을 적게 하는 이유는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은 적은 임금을 받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하며 동일한 

성과를 낼 경우에는 적은 임금을 받은 사람에게 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개인차원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직원에게 더 높은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직원들간의 공정성

을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인건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사전에 예

방할 수 있다. 또한 승진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높은 임금인상을 받을 수 없

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구성원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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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과상여

동양제과는 연봉제의 도입과 함께, 지나친 개인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팀워

크의 중요성도 강조하기 위하여 성과상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성과상여는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여 조직별로 0∼200%까지 차등 지급한다. 그러나 조직

의 성과에 의하여 지급된다 하더라도 조직의 성과는 개인의 성과가 모여서 

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개인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과상여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이 소속한 조직의 성과를 60% 반 하고 차

상위조직의 성과를 40% 반 한 matrix에 의하여 결정된다.

성과상여는 회사 전체의 상여금을 100%로 하고 분할지급하는 제로 섬

(zero sum) 성격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성과에 연동되는 개념이다. 회사 성

과가 좋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조직의 성과가 좋게 나타나므로 상여금이 늘어

나고 회사의 성과가 나쁠 때에는 반대로 상여금 지급액이 축소된다. <표 9>

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속 조직의 성과가 ‘A’를 받았고 차상위 조직의 

성과가 ‘B’일 경우 소속조직원의 성과상여는 130%가 된다.

<표 9> 성과상여 적용기준 matrix

소속 조직성과

S (120%) A (90%) B (60%) C (30%) D (0%)

차 상 위

조직성과

S (80%) 200% 170% 140% 110% 80%

A (60%) 180% 150% 120%  90% 60%

B (40%) 160% 130% 100%  70% 40%

C (20%) 140% 110%  80%  50% 20%

D ( 0%) 120%  90%  60%  30% 0%

 

4. 동양제과 평가제도의 특징

연봉제의 성공 여부는 평가제도에 달려 있다. 동양제과에서도 연봉제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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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함께 평가제도의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 다. 특히 동양제과에서는 

평가제도를 단순히 개인의 업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 즉 잘하는 사람과 못하

는 사람을 골라 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사고과제도에서 탈피하여, 기업

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개인의 역량개발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혹은 목표관리제)

을 도입하고 있다. 신인사제도와 더불어 조직구조를 기존 부․과제 형태에서 

5개의 본부로 구성되는 팀제로 개편하여 본부별 책임경 체계를 구축하 다. 

아울러 관리자의 인사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사제도 교육 및 고과자 교육

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이 운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노력하 다. 

동양제과의 평가제도는 ‘능력개발을 통한 인재육성’과 ‘성과의 공정한 반

을 통한 동기부여’를 기본목표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설정하 다. 

첫째, 인재육성형의 절대평가 원칙: 일정한 고과비율 배분에 의한 상대평가

가 아닌 개인의 업적과 능력의 절대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절대평가’를 실시

한다.

둘째, 고과 결과의 공개: 평가한 결과를 부하에게 공개하고 평가사유를 설

명하여 부하로 하여금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고과’를 실

시한다.

셋째, 평가는 관리자의 권한: 평가는 부하와 가깝게 업무를 수행하고 부하

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1차 상사만이 평가한다.

넷째, 평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기법: 평가의 결과만을 중시하지 

않고 평가기간 중 상사와 부하의 지속적인 과정관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함께 평가하여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 상

사와 부하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가. 평가 요소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군별, 직급별, 직책별 특성을 반 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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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소와 배점기준을 달리하 다. 상위직급은 업적과 문제해결능력 및 팀워크

를 중시하 고, 팀장이나 부문장 등 직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자원

관리 능력을 중요시하 다. 또한 개인의 평가뿐 아니라 조직의 평가도 고려하

고 있다. 조직평가는 성과상여를 결정하는데 반 함으로써  팀워크의 활성화

를 유도하고 있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의 평가요소는 크게 업적․능력․태도로 

구분하 고, 각각의 평가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과 배점기준은 직군별․

직급별․직책별로 달리하고 있다. 평가의 활용에 있어서도 능력과 태도는 주

로 승진에 반 하고, 연봉제의 고과승급은 업적평가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표 10> 동양제과의 평가제도 개요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횟수 평가활용

개인평가

업    적
 목표달성도

 업무추진실적

연간 2회

(1월, 7월)
승급, 승진

능    력

 직무지식

 문제 해결력

 대인관계 능력

 인적자원관리 능력

 국제화 능력
연간 1회

(1월)
승진

태    도

 팀워크

 프로정신

 도덕성

 근 태

조직평가 조직업적

 조직별 업적 

 목표달성도

 (회사, 본부, 부문, 팀)

연간 2회

(1월, 7월)
성과상여

  나. 업적평가

동양제과의 업적평가는 목표관리제도(MBO)를 활용하고 있다. 목표관리제

도는 회사의 비전과 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대표이사에서 팀원에 

이르기까지 상사와 부하가 협의하여 업무목표와 달성기준을 설정하고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기말에 업무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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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종업원의 자주성과 성취동기에 의한 자기관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동양제과의 목표관리제도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목표의 설

정, 업무수행 및 과정관리, 평가 및 반 의 세 부분으로 운 된다.

[그림 8] 동양제과의 목표관리제도 개관

  1) 목표의 설정

목표설정은 기본적으로 상의하달(top-down)방식으로 운 된다. 먼저 대표 

이사는 회사 경 목표와 중장기 경 계획에 기초하여 대표이사의 목표를 설

정하고 각 본부장으로 구성된 경 운 위원회에 목표를 제시한다. 이후 각 본

부장은 대표이사와 개별적인 목표면담(consensus meeting)을 통하여 각 본

부의 목표를 설정한다. 본부장의 목표가 설정되면 본부장은 본부에 속해 있는 

각 부문장에게 본부의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부문장과 개별적인 목표면담을 실

시하여 각 부문의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동일한 절차에 의해 부문에 속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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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가 설정되고 팀장과 팀원의 목표가 설정된다. 목표면담시 각 조직의 

책임자는 사전에 부하직원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고 상사와 협의를 통한 

목표확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는 반기단위로 설정되는데 연간 목표 중 상․하반기를 구분하여 구체

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는 통상적으로 반복 수행되는 업무를 가급적 배

제하고 조직의 핵심업무 및 중점 추진사항 위주로 설정한다.

목표는 회사에서 본부로, 본부에서 부문으로, 부문에서 팀으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서 각 개인의 목표에 이르러서는 매우 세부적으로 작성

되는데 이는 해당 연도의 전사의 역량을 결집시켜 연간 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목표설정의 기본원칙은 도전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직급별 직능요

건을 고려하고, 전년도 업적과 비교하여 향상되게 설정한다. 목표설정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장기 경 전략

② 해당 연도 중점 업무목표 및 달성수준

③ 해당 조직의 미션

④ 수행하여야 하나 하지 못하고 있는 업무

⑤ 개선 필요사항

⑥ 상사, 타조직에 대한 지원사항

⑦ 대내외 고객만족

⑧ 자신의 능력개발 목표

⑨ 부하육성 목표

목표설정은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로 구분되는데 가급적 정량적인 목

표 설정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는 목표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가시 발

생할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모든 목표를 정량적

으로 설정할 수 없으므로 정성적으로 설정시에는 달성기준을 구체적으로 표

시하여 목표합의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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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설정하는 목표의 수는 조직단계별로 다르나 상위직에서는 대략 2∼

4개, 하위직에서는 3∼6개 정도로 한다. 목표가 확정되면 각 목표에 대한 배

점을 하는데 난이도․중요도들을 고려하여 전체가 100이 되도록 목표의 비중

을 결정한다.

업무수행과정 중 조직변경, 법령의 개정, 업무환경의 변경, 전환배치 및 기

타 사유로 당초의 목표를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정관리를 통하여 목표를 조정하여야 하고 

최종 평가시 상호협의를 거쳐 목표의 비중을 재조정한다.

  2) 업무수행 및 과정관리

목표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관리가 필수적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과정관리는 목표관리의 기본 전제인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

여 이루어진다. 과정관리를 통하여 목표달성도의 향상, 고과의 수용성 제고, 

상사와 부하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팀워크의 향상, 부하직원의 문제해결력 등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과정관리는 업무수행과정중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되 최

소 월간 1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월단위 업무계획 및 

점검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목표관리표상의 업무목

표를 확인하고 당월의 진행사항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

도록 하고 있다. 

  3) 평가 및 반

목표수행기간이 끝나면 목표수행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 상사평가, 고과

결과 공개, 서명, 결과반 의 절차에 의하여 평가를 하게 된다. 부하는 자신의 

목표와 실적을 비교하여 자기 스스로 각 목표항목을 평가하여 상사에게 제출

한다. 상사는 부하의 자기고과 결과를 참조하되 조직의 평가점수를 고려하고 

상사의 판단에 의하여 부하의 업적을 고과한다. 고과 후 1차 상사는 부하직원

에게 고과결과를 공개하는 고과면담을 실시한다. 이 면담에서 상사는 고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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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과기간중 관찰한 부하의 장․단점에 대하여 피드백

하여야 한다. 고과면담시 상사는 부하에게 사전에 고과결과를 통보하여 부하

로 하여금 면담에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도록 하고 있다.

부하는 고과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목표관리표에 서명한 후 상사

에게 제출한다. 2차 상사는 1차 상사의 고과결과를 확인하며 고과결과를 수정

하지 못한다. 다만, 1차 상사와 부하간 고과결과에 대한 분쟁발생시 양자를 

단독으로 불러 각각 의견을 수렴한 후 고과를 실시한다. 2차 상사의 고과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1차 상사와 부하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최종평가는 목표설정 및 달성기준과 달성실적을 비교하여 절대평가를 실시

한다. 또한 반드시 목표설정 사항만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고과기간 

중에 이루어진 업적에 대하여만 평가하여야 한다. 관리과정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목표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 하여 평가한다.

5. 동양제도 연봉제 및 평가제도 실시 결과

동양제과의 연봉제와 평가제도는 1997년에 도입되었고, 그나마도 실제로 

평가결과가 연봉에 반 된 것은 1998년부터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인사제

도에 대한 결과를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이나 동양제과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특히 목표관리제도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구성원

들의 인식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연봉제와 목표관리제도에 대한 동

양제과의 자체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평가에 대한 사원의 자세가 성실

해졌다. 목표달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연봉제와 목표관

리제도 도입 후 목표와 결과를 비교, 실적을 체크하고 차이 발생에 대하여 원

인을 분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둘째, 이러한 결과로 회사와 개인의 업무성과의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

났다. 회사의 경 목표와 각 조직의 업무목표가 매우 구체화되었고, 개념적이

고 다분히 추상적이었던 업무목표가 계량화되고 매우 세부적으로 설정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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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셋째, 개인뿐 아니라 단위조직의 책임경  분위기가 향상되었다. 동양제과

의 연봉제가 개인의 평가와 집단의 평가를 동시에 고려하여 각각 고과승급과 

성과상여에 반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팀제가 아닌 팀별 목표달성을 위한 팀

의 단합과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넷째, 철저한 과정관리와 피드백과 함께 목표관리제가 실시되고 이를 바탕

으로 연봉 승급의 결과가 반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임금인상과 평가결과

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다.

다섯째, 과거의 연공서열형에서는 승진이 모든 것을 결정하여 승진누락자의 

불만이 매우 높았으나 연봉제 도입으로 승진보다는 성과를 강조하게 됨에 따

라 정원의 관리가 용이하고 승진누락자의 불만이 크게 완화되었다.

동양제과의 연봉제는 실시 초기단계에서부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구

성원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

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연봉제와 목표관리제도가 우리나라의 직장문화에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

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동양제과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아직도 상당수의 직원과 관리자가 목표관리에 의한 평가제도를 관리의 일

부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새롭게 부과된 업무로 인식하여 부담스러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으며, 특히 평가자의 능력이 뒤따르지 않아 구성원들 사

이의 공정성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第 3 部  年俸制와 勞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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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문제점을 두 가지

로 나눈다면, 그 하나는 연봉제 설계와 관련된 점이며, 다른 하나는 연봉제 실

시와 관련된 점이다. 본서 제1부와 제2부에서 깊이 다룬 부분이 전자에 관한 

문제라면,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후자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왜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법적 검토가 필요한가? 이 문제는 현

행 노동관계법이 지니고 있는 기본구조와 기능, 그리고 규율대상적인 측면에

서 연유한다. 먼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형성되는 근로관계의 내용

의 핵심 토대는 근로계약이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은 개별 근로자 근로관계의 

내용을 형성하게 하는 많은 다른 수단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

면, 강행법규적 성질로 규정되어 있는 개별 근로계약 보호조항, 취업규칙, 단

체협약 그리고 노사협정 등을 들 수 있다. 강행법규적 성질로 규정되어 있는 

개별 근로계약 보호조항은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근로조건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헌법 제

32조Ⅲ)에 따라 국가가 설정한 강행 내용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

하 근기법으로 약칭함). 이에 따르면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내용 이하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자유의 원

칙에 따라 유효하게 되지 못하고 강행법률 위반으로 말미암아 무효로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강행법률(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충되게 

된다(근기법 제22조). 이와 같은 관계는 근로계약에 대한 취업규칙과의 관계

에서도 적용된다. 즉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저촉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

효로 되고 무효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근기법 제100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법률들을 개별적 근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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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법 또는 노동보호입법이라 칭한다면, 이와 구별되는 법제도로서 집단적 노

사관계법을 들 수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핵심내용은 근로자 개인이 차지

하는 사회․경제적 열세의 지위에서 근로계약의 불평등한 내용이 비롯된다고 

보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갖추게 되면 정당한 내

용의 근로조건 결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체결

한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해 직접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때

의 단체협약은 취업규칙보다도 우위를 점하게 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 제33조, 이하 노조법으로 약칭함). 이처럼 노동법에서는 근로관계의 형성

수단으로 여러 형태의 法源을 인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기능(최저기준 및 적

정기준의 도출)에 따라 법원 상호간에는 헌법, 강행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의 순으로 효력계위가 정해지게 된다. 이러한 법단계설의 입

장에서는 하위에 있는 法源은 상위의 내용에 저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하위의 내용이 상위의 내용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비록 ‘저촉’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됨이 인정된다. 이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라 한다.5) 그러므로 기업 내에 일정한 제도를 도입․실시하고자 할 경우에 

그것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내용과 관련되는 한도에서는 근로관계의 

법원성을 이루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그리고 단체협약 내지 노사협정의 내용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복잡

함과 어려움을 안게 된다.

연봉제 실시에 따른 세심한 법적 검토가 요청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강행

법규로서의 근로기준법의 규율대상과 관련한 점을 들 수 있다. 노동보호입법

5) 최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견해(단체협약 대비 근로계약관계)가 제

기되고 있는데(김유성,「노동법 Ⅱ」, 1997, 164쪽 이하; 이병태,「최신 노동법」, 

1998, 46면), 이에는 찬동할 수 없다.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은 노동관계법에서 특

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원칙이거나 또는 노동현실(단체교섭구도 등)의 사실관계적 측

면에서 요청되는 원칙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에서 요청되는 헌법적 

가치판단이라 할 수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박종희,「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와 체계상 재구성 시론」,『노동법학』, 제8호, 1998, 47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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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핵심을 이루는 근로기준법은 그 규율대상을 전형적인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력의 제공에 따른 임금의 산정을 근로자

의 성과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단지 제공된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근로기준법이 다른 형태의 

임금산정 및 지불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시간급을 그 전형적

인 모델로 설정하여 규율하고 있는 만큼 다른 형태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그만큼 기존의 체계와 맞지 않는 점이 많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

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무

시할 수도 없다. 연봉제의 경우도 그것이 전통적인 시간급 내지 연공서열형과

는 다른 임금체계이므로, 연봉제가 적법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제규정들과 조화를 이루는 한도에서 가능할 뿐이다. 나아가 

연봉제를 근로자 개인의 성과를 반 한 적절하고도 유연한 임금인상체계로 

지칭한다면,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대상 측면과는 처음부터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으로 인해 최저

기준을 강행하는 까닭에 경직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임금의 체계 

및 구성방법 등에 있어 탄력성을 요구하는 연봉제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의 제약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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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설계․실시한다는 것은 기존의 임금체계를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

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고 근로자를 처음으로 고용하면

서 연봉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 그 도입방식에 대한 법적인 고찰은 필요하지 

않다. 도입방식에서 문제의 소재는 기존의 체계를 변경한다는 점, 즉 근로조

건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근로조건으로서의 임금에 관한 부

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

므로 사용자가 연봉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의사는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만 강구하면 된다. 그러나 근로자

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에도 여러 형태가 있으며, 각각의 동의에 따른 법적 효

과도 다른 근로관계 規律源과의 관련성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약이 뒤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연봉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근로자의 범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방법이 의도한 

연봉제 도입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이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 

1. 연봉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확정

연봉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적용근로자의 범주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

다. 만약 하위직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

우와, 하위직은 제외한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봉제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

우 고려대상이 되는 근로자측의 동의방식에는 차이가 나게 된다. 즉 후자에 

있어서 단체협약을 통한 도입방식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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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보면 고려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범위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배제한 상

태에서 결정되게 되며, 이에 따라 관리자는 조합원 자격이 애초부터 없는 상

태에 놓여지게 된다. 이런 상황하에서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도 아닌 관리

자의 연봉제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적격성은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조합이 생산직 근로자로만 조직하고 있는 경우에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연봉제 도입 방식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 즉 연봉제 도입 방

식으로는 근로계약을 통한 방식, 취업규칙을 통한 방식, 단체협약을 통한 방

식 그리고 노사협정을 통한 방식 등 여러 형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에는 판단해야 할 사항이 구분된다. 특히 각각의 방식의 경우에 근로관계

를 형성하는 다른 법원들과의 효력상의 階位관계에 놓여지기 때문에, 어느 

한 형태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늘상 유효한 것이 아니며, 나머지 

다른 부분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필요한 절차 및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

우에만 비로소 완전하게 효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

  가. 근로계약의 방식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봉제 대상 근로자와 개별적인 연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봉제

를 도입․실시할 수도 있다.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

약으로서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계약과는 달리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종속적 지위에서 자유로운 결정이 담보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근기법 내에 

근로계약체결과 관련한 제한과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형성되는 집단적 규율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과의 관련성 속에서의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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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규율과의 관련성 속에서의 제한은 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더라

도 내용에 따라서는 상위에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제

한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체계의 

내용과 비교하여 근로계약에서 체결한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연봉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지만(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연봉제 계

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가 힘들다(근기법 제100조). 이러한 것은 단체협약과

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계약 방식에 의한 연봉제의 도입

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적용방식으로 우선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연봉제 근로계약의 체결은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의미한다. 즉 연봉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합의 해지한다는 의사가 

함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계약 체

결시에 일정한 내용을 강제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

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

시하여야 하며(위반시 벌칙 제115조 제1호 적용),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

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

24조 Ⅱ; 동법 시행령 제8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위의 조건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근

로계약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할 때 연봉제도에 관한 사항을 단순히 서면으로 

명시하여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회사의 제반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와 설명회가 주어져야지 비로소 제도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당해 근로자

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될 수 있다(다른 방법에 의한 도입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이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연단위로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연봉제를 계속 실시하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개별 근로

자의 연봉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 연봉제 계약

을 매년 체결한다는 것이 곧 근로관계가 매년 체결되는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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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즉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의미는 단지 임금액에 대해서만 매년 계약으로 근로관계 당사자가 새로운 

합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이로써 근로관계의 존속 자체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종합하면, 연봉제를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하면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근로

조건을 명시함과 아울러 근로계약보다 상위에서 근로관계의 내용을 규율하는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만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나.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1) 취업규칙의 의의와 연봉제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시에 당사자간에 개별적인 내용

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가 다수의 신규 

근로자 혹은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 일일이 구체적인 내용을 약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근로계약관계는 일회적 급부를 목적으

로 하는 다른 계약관계와는 달리 계속적 계약관계를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장차 발생될 근로조건을 사전에 모두 확정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공통적인 근로조

건의 일반적 기준을 작성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하

는 것으로 함이 일반적인데, 이를 취업규칙이라 한다. 이런 점에서 취업규칙

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하여 정형화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적용

되면서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

도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단체협약보다 그 적용범위가 넓다.6) 그러므로 사용

6) 대판 1994. 5. 10, 93다301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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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것을 일부 직위 내지 직종에 종사

하는 ‘전근로자’에게 적용하려면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

이 된다.

  

  2) 취업규칙의 변경요건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효력

을 갖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취업규칙이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굳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어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

하면 유리한 변경임에도 근로자가 반대한다는 점은 고려 내지 존중하지 않아

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유리한 변경이나 나아가 유리하

지도 그렇다고 불리하지도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서는 단지 근로자 과

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근기법 제97조 Ⅰ단).

여기서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요한 절차요건이 

결정되게 된다. 즉 연봉제의 도입이 기존의 연공서열형(또는 시간급) 내지 여

타 다른 임금체계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용

자는 굳이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단순한 의견청취로 충분하다. 

이때의 의견청취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변경내용

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러한 의견

청취를 듣지 않고 변경한 취업규칙에 대하여－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별론으

로 하고－취업규칙으로서의 기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단

속적․훈시적 규정으로 이해된다.7) 이에 반해 연봉제의 도입이 기존 취업규

칙의 임금체계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때에는 의견청취가 아니

라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

7) 대판  1989. 5. 9, 88다카4277; 대판 1991. 4. 9, 90다16245; 대판 1994. 12. 23, 94누

3001. 행정해석으로는 1982. 2. 1, 근기 1455-2895, 그리고 일반적인 문헌으로는 김형

배,『근로기준법』제6판, 1998, 2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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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리․불리한 변경에 대한 판단

그러면 어떠한 경우가 유리한 변경이 되고, 또 어떠한 경우가 불리한 변경

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다른 취업규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

혀 변경이 없는데, 유독 하나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유․불리에 대한 판단은 단순․명료하다.8) 그러나 수 개의 근로조건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면서 변경되는 경우, 예컨대 어떤 근로조건은 불리하게 변경됨

에 반하여 어떤 근로조건은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서로가 상호 관련성을 지니

는 경우에, 이를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유리한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9)는 “퇴직금 지급률이 전반

적으로 인하되어 그 자체가 불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률의 인하와 

함께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 상황(유리하게 변경된 부분 포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퇴직

금에 관련한 개정 조항이 유리한 개정인지 불리한 개정인지를 밝혀서 판단하

여야 한다”고 하 다.10)11)

8) 예컨대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두고 있지 않던 사업장에 55세의 정년제를 신설한 경

우,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은 55세를 넘기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

었으나, 그 정년규정 신설로 말미암아 만 55세로 정년에 이르고, 회사의 심사에 의하

여 일정한 경우에만 만 55세를 넘겨서 근무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정년제 규정의 신

설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

과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된다(대판 1997. 5. 16, 96다2507). 

9) 대판 1995. 3. 10, 94다18072. 

10) 행정해석도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

체적인 체제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1991.11.15, 근기 01254-16545; 1990.10.12, 근기 01254-14183). 이 문제와 관련하

여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따른 누진제 퇴직금 지급규정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비누진

제(단수제)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규정 내용에는 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1급 기능사원 임금을 월급제로 하고 회사의 중간관리자로서

의 신분을 보장하며, 사원과 1급 기능원의 특별근무수당 및 월차휴가수당을 특별수

당으로 하여 매월 통상임금에 가산 지급하기로 하고, 기능원의 특별근무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하되 특별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주당 최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면, 위 개

정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



76

나아가 유리․불리의 판단은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판단되어

야 한다.12) 그러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 상호간의 유․불리가 

충돌되는 경우, 예컨대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할 때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

나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근로자 상호간에 이해충돌이 생기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에 준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13)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하자면, 만약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변동없이 연봉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봉제 도입 자체가 유리한지 또

는 불리한지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달리 판단되게 될 것이다. 만약 연

봉제를 제로 섬의 형태로 도입한다면, 이는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의 감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다시 말하면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되, 누구에게 발생

되는가는 불특정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플러스 섬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불

이익한 변경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판례는 취업규칙이 비록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에도, 비록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14) 이때 불이익 변경에 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여부는 그 변경의 취

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판 1984. 11. 13, 84다카414).

11) 그러므로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변경사항으로 제로 섬 연봉제뿐

만 아니라 다른 근로조건 개선을 혼재하여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들 관련된 부

분을 모두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다.

12) 대판 1993. 12. 28, 92다50416.

13) 서울지법 1997.1.23, 96가합 54787.

14) 대판 1978. 9. 12, 78다1046; 대판 1988. 5. 10, 87다카2853 참조. 이는 일본 最高裁

判所가 秋北Bus 事件 判決(1968. 12. 25)에서 판시한 내용을 참조하여 판결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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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극히 제한적으로 인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15) 그러므로 제로 섬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사회

적 합리성을 원용하여 근로자측의 동의 없는 도입이 인정될 여지는 극히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불리한 변경시 동의의 방법

기존의 임금체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연봉제의 도입의 경우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동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

는가가 문제이다. 불이익한 변경의 동의 방식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리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먼저, 근로자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의 동의로 충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노동조합이 이미 양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

문에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위를 의제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에서

이다.16) 이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

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행하면 되는 것”이며,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17)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동의의 방식과 관련하여 판례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15) 입법사적인 점과 비교하여 본다면, 사회적 합리성을 인정한 두 판례 모두 1989. 3. 

29. 현재의 근기법 제97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내려진 것으로, 동 규

정이 명문화된 이후에는 불이익한 변경시에 사회적 합리성을 인정한 판례는 찾아 볼 

수 없다(대판 1993. 8. 27, 93다16895; 대판 1993. 9. 10, 92다54630; 대판 1993. 12. 

18, 93다14110; 대판 1993. 12. 28, 92다50416; 대판 1994. 1. 11, 93다37540; 대판 

1994. 5. 24, 92다14493; 대판 1997. 5. 16, 96다2507 참조).

16) 물론 근로기준법에 이와 같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입법기술

상 바람직하냐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가능하다. 이에 관해서는 김형배,『노동법』제

10판, 1998, 315쪽 이하 참조.

17) 대판 1997. 5. 16, 96다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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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란 근

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데, 이는 적어도 사용자

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결

정하는 형태를 의미한다.18) 만약 사업장의 전근로자가 일시에 모여 회의방식

을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

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19) 그러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개정하면서 근로자 상호간 아무런 의견교환의 과정 없이 회사와 근로자들 간

에 개별적으로 논의를 한 후 회람형식의 동의서에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동

의한다는 취지로서 날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

의라고 볼 수 없다.20) 또한 근로자 개인이 행하는 개별적 동의도 변경의 효력

을 갖지 못한다.21)

이런 점에서 불리한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제로 섬 연봉제를 도입하고

자 하는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변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가 연봉제 실시를 일방적으로 통고한 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 혹은 전체 근로자를 회의장에 소집해 시행될 연봉제에 대

해 설명회를 가진 후 그 자리에서 회람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방법 등을 통하

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동의절차로 될 수 없

다. 반드시 전체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을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동의

가 갖추어져야 한다.22)

18) 대판 1978. 9. 12, 78다카1046; 대판 1988. 5. 10, 87다카2853; 대판 1989. 5. 9, 88다

카4277; 대판 1990. 3. 13, 89다카24780; 대판 1993. 8. 24, 93다17898; 대판 1994. 

9. 23, 94다23180; 대판 1994. 12. 22, 94가합65189; 대판 1995. 3. 10, 94다18072; 

대판 1995. 12. 26, 95다41659.

19) 대판 1993. 8. 24, 93다17898; 대판 1993. 8. 27, 93다16895; 대판 1994. 9. 23, 94다

23180. 

20) 서울민지판 1994. 12. 22, 94가합65189; 서울민지판 1995. 6. 16, 94가단50715; 서울

민지판 1996. 7. 25, 94가단20264.

21) 서울고판 1995. 1. 17, 94구1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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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동의의 주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야 하는데, 이때 동의의 주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또한 문제이다. 이는 

특히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 제기되는 것으로

서, 특히 다음의 경우가 문제로 제기된다. 즉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있는 사업장에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로서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누구에게서 동

의를 구하여야 하는가이다. 이 문제에 대해 법문언의 형식론에 따라 판단하자

면, 노동조합이 동의의 주체가 되어 동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

로 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판단하자면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연봉제 도

입에 따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는 연봉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그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여야 하

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직접 다룬 판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구조를 지니는 판례로는 대판 1990. 12. 7. 판결(90다카19647)을 

들 수 있다(“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된 개정 퇴직금규정이 개정 전의 그것

보다도 퇴직금 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산정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 근로

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원인 총근

로자 중 85%가 넘는 수를 차지하는 노무원이 퇴직금 개정안에 완전히 동의

하 다 하더라도 개정 퇴직금규정이 노무원에 대한 부분에 국한하여 효력이 

22) 연봉제(표준연봉제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가감하는 방식)의 도입, 명령휴직제와 대기

발령제 신설이 문제로 된 사안에서 서울지법(1998. 10. 30, 98카합2801)은, 이는 취

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본사 및 전국 각 지점별로 공청회 및 공람을 통하

여 내용을 고지하고, 실제로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회사측이 미리 작성하여 배포

한 동의서상에 각 지점 혹은 업소의 책임자가 근로자들 개인으로부터 서명․날인

을 받음으로써,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갖추지 못한 까닭

에 변경내용이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효이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를 수긍하

고 있고 장차 자율적인 찬반의견을 수렴한 후 이 사건 규정 개정에 대해 개정 당시

부터의 소급효 인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효력정지 가처

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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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일 뿐, 개정에 동의한 바 없는 사원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동 

판결에 의한다면,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 동의 주체는 기득의 권리가 불이익하

게 변경되는 그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미로 새길 수 있다.23) 이

러한 취지는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시 “종전의 

급여규정을 적용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를 받

을 것을 요”한다는 판례24)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조합원 자격

이 없는 중간관리자에 대한 제로 섬 연봉제의 도입은 불이익한 변경의 적용 

대상인 중간관리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연봉제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는 그 변경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포기 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서지 않기 때

문에 동의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25)26)

23) 이와 취지를 달리한 경우로 서울고등법원 1993. 9. 10. 판례를 들 수 있는데, 동 판례

에서는 “근기법 제28조 제2항(현행법 제34조 제2항)의 신설과 함께 부칙에 규정된 

소정의 규정에 따르면 소수인 직원(관리직)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규정을 다수인 종

업원(광부)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규정에 일치시킴으로써 차등제도를 없애기 위하여 

그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근기법 제28조 제1항 및 그 부칙상의 경과규정

을 따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직원인 일부 근로자들이 불

이익을 입고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그들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

의 변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24) 대판 1995. 3. 10, 94다18072.

25) 행정해석(1999. 10. 20, 근기 68207-390)도 흡수합병 후 상이한 두 개의 취업규칙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통합된 취업규칙이 흡수합병 전 기존 두 회사의 취업규칙에 비

하여 불이익하다면 기존 두 회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고, 만

약 기존 어느 한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다면 당해 불이익한 회사 소속 근

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시에 불이익하지 아니한 회사의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후자 근로

자에 대한 의견청취는 사실상 법적인 효력 내지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다시 말하면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 자체를 다투지 못하는 것으로 보

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하겠다.

26) 일부 직종에 종사하는 자(예컨대 중간관리자 또는 업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봉

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에 의한다면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대판 1994. 3. 11, 93다

27413). 이는 단시간 근로자 보호 규정이 도입되면서 이들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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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사후 소급적 동의

무효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단체협약을 통하여 사후동의하는 것이 가

능하며 이 경우 소급효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지나, 

판례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단체협약 부칙에서 협약체결시까지

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면서 퇴직금지

급률의 변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에 관해서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경우 단체협약의 시

행 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

므로 회사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단체협약의 규정을 승인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거나,27)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

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긴다고 하면서,28) 취업규칙 중 퇴직금지급률에 관한 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

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함으로써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의 사이에 변경된 퇴직금을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단

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

여 종전의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

을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에서 확인되고 있다(근기법 시행령 제9조 

Ⅰ, 별표 1의 2 제5호 가목).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종전의 내용을 그대로 취업규칙을 

연봉제 적용대상자와 그렇지 않는 자에 대한 취업규칙으로 둘로 나누고(이 경우는 

유리․불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이 중 전자의 취업규칙에 대해서만 연봉제 도입

에 따른 변경을 행하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이다.

27) 대판 1993. 3. 23, 92다52115.

28) 동 사안에서도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조직하고 있어, 이 경우 ‘근로자들’

의 의미는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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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된 퇴직

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 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 이를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관계에서 이해하여 판단하는 견해29)도 있으나, 이

때의 노동조합의 지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내용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

는 전체 근로자의 대표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함이 타당할 것

이다. 그리하여 무효인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 사후에 새로이 요건을 갖추어 

동의하고, 나아가 이를 소급하여 효력을 인정하는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후동의에 대한 효력인정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불이익 변경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자체로서는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판례는 초기에는 

유효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자체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부인하

는 입장을 취하 으나(소위 절대적 무효),30) 이후에는 유효한 변경절차를 거

치지 않은 취업규칙이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지니

지 않지만, 그러나 새로이 신규 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적용된

다고 보았다(소위 상대적 무효).31) 그러므로 불이익 변경의 유효한 절차를 밟

지 아니한 취업규칙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존립하는 것이며, 사후에 이 취업

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존 근로자들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함으로써 이들

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개별적 기득권의 상실이 초래될 수 있도록 한 것과 동일

한 취지에서, 판례는 사후에 기득권을 ‘소급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원래의 모

습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판례의 이러한 점을 종합한다면, 연봉제 도입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29) 김재훈,「근로조건 변경의 법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9, 86쪽 이하.

30) 대판 1977. 12. 27, 77다1387; 대판 1990. 4. 27, 89다카7754; 대판 1990. 7. 10, 89다

카31443; 대판 1991. 12. 10, 91다8777․8784.

31) 대판(전원합의체) 1992. 12. 22, 92다45165; 대판 1993. 1. 15, 92다39778; 대판 

1993. 1. 19, 92다9494; 대판 1993. 6. 11, 93다11876, 93다11883(병합); 대판 1996. 

4. 26, 94다30638; 대판 1996. 9. 10, 3241; 대판 1997. 8. 26, 96다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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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새로 신규 입사(내지 연봉제 적용범위에 신규로 진입하는) 근

로자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적용되게 되며, 나아가 사후에 기존 근로자들의 과

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한다면 소급해서 일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 단체협약을 통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1) 단체교섭 및 협약의 대상으로서 연봉제 

연봉제를 단체협약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일차적

으로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연봉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검토

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연봉제의 도입은 일차적으로 임금체계에 대한 변경

을 초래한다. 연봉제 도입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임금의 종류, 각 임금항목의 

내용(급여수준의 변경), 이에 따른 평균임금 기초의 변경 등이 초래된다면, 이

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한 변경으로 근로조건의 핵심을 이룬다고 보아야 한

다. 나아가 연봉제의 시행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연봉인상

의 결정과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연공서열형 임금제도에 있어서는 평가제도의 

의미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연봉제하에서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곧 연봉의 

인상액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 의의는 매우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연봉 평

가제도는 곧 임금의 계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금의 계산방법 또

한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되어야 할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이기 때문에(근

기법 제24조), 연봉제 시행에 따른 제요소 모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

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32) 그러므로 연봉제 도입에 노사가 

32) 연봉제를 임금관련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인사제도(직무평가제도, 임금보

상관리제도, 목표관리제도에 관한 제반 인사규정)의 측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 여부

가 검토되어야 할 것인가도 문제된다. 인사적 사항에 관한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관

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사사항은 사용자의 경 권 내지 경 전권에 속하므로 단체교

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부정설의 입장과,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노조법의 규정(제33조 Ⅰ)과 임금․근로시

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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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이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노조는 연봉제 평가기준이

나 연봉의 조정방식 등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단체협약의 방식을 통한 연봉제 도입의 한계

그러나 연봉제의 실시 여부를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약구속력의 적용제한에 따른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즉 동일직종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 

제도에 따라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대상의 연봉제 도입이 가능하겠

으나, 이 경우에도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요건이 조합원수의 변동이라는 사실

적 요소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노조법 제35조), 연봉제의 적용

은 노조가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못

하는 불편한 관계에 놓여지게 된다.33) 또한 연봉제 적용 근로자를 조합원 자

상태를 노동쟁의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노조법 제2조 5호)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에 

접하게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인사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된다고 보는 긍정

설(다수설)이 있다. 판례는 인사․경 권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과 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근로조건과도 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

의 경 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헌법이나 노동관계법규

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단체교섭 및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판 1994. 8. 26, 93누8993). 행정해석은,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

선과 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사용자의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1993.2.24, 노조 32262-173), 

인사고과 자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더라도 고과 결과가 개별 근로자의 호

봉결정에 향을 미친다면 이는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1994. 7. 28, 노조 01254-1049), 인사에 관한 사항이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다만 인사제도의 개편

이 전체 근로자의 배치전환․승진․급여 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볼 수 있다면,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치는 것

이 바람직하다(1997. 4. 1, 노조 01254-317 참조)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3) 예컨대 조합원인 근로자가 퇴직을 하거나, 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직위로 

승진하는 경우 자동적인 조합원수의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유는 

조합원 자격종료에 즉시 효력을 미치게 하는 사유로 평가되기 때문이다(박종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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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없는 직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단체협약의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틀에 비추어 본다면, 단체협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

는 것은 적어도 시행대상 직종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

조합에 대해서만 고려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업직 근로자에 대

한 연봉제 도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그 노동조합이 업직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그 효력이 비조합

원인 업직 근로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34)

그러나 단체협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유효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가 함께 부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연

봉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당해 직종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시에는 노조가 동의하

여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의제되므로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시에 취업

규칙 변경의 의사를 함께 명시함으로써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하에서도 유

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35)

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및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에 관한 고찰」,『기업의 구

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205쪽 이하 참조). 그러나 조합원

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로 임의탈퇴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구속력도 자동적으로 

종료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를 조합원 자격에 결부하여 판

단하는 견해에 의한다면 이를 인정하게 되나,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정당성 기초를 

달리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생

략하기로 한다.

34)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하는 데, 동 제도의 요건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에게 한정하고 

있다. 이때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우리나라의 단체협약 체결관행에 

비추어 그 의미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즉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모

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대판 1992. 12. 22, 92누13189).

35) 제Ⅱ장, 2. 나.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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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노사협의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으로 약칭함)에 의하면 근로

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

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

6조). 그리고 동협의회에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동법 제19조 ①),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와의 의결(동법 제20

조) 내지는 사용자로부터 보고(동법 제21조 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조직도 사용자의 조직도 아닌 ‘사업 그 자체의 조

직’으로 이해해야 하며, 사업을 대표하는 조직체로서의 노사협의회는 사업의 

양대 인적 구성 조직인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므로 노사협

의회의 근로자위원, 즉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결국 사업에 속하는 인적 

주체로서의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36) 그러나 

아직까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법적 효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

다. 그런 가운데 판례37)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한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 대해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

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비록 

피고회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

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근로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를 대신하여 동의할 권한까지 포괄

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근

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

하고 있다. 물론 동 판례는 현행 근참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구 노사협의회법

을 기초로 판단한 것으로서, 동 법에서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36) 박종희,「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의 중첩성과 이에 대한 기능조정을 위한 방

안」, 한국노동연구원, 1998, 34쪽.

37) 대판 1994. 6. 24, 92다28556. 이와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판 1997. 5. 16, 96다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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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률

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 근참법과 같이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과반수 미만의 근로자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도 

당연히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

다. 이런 점에서 근로자위원에 대해 전체 근로자의 대표성을 인정하기에는 부

적절한 부분이 많았고, 이런 점에서 동판례의 취지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은 현행 근참법에서는 개선되어, 노동조합과 근로

자위원의 지위가 분화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현행법하에서는 위 

판례와는 다른 해석 가능성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노동관계법

하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

자대표의 지위 및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지위뿐만 아니

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지위까지 모두 함께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

고 그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서 동의했다고 한다면, 

이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경우 전체 근로자의 의사

가 노조라는 조직을 통해 형성된 의사로 의제․대체되면서, 노조가 지명한 근

로자위원이 이미 단일화된 노조의 의사를 대신 표시하는 단순한 의사전달자

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사협

의회에서 동의한 사항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시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

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하

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구별은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서 의사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실제로 발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서 의사를 비로소 형성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위원을 노조에서 지명하 다 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을 단일한 

의사에 구속하는 사실적 기초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위원의 동의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방식으로 노사협의회의 의결에 취업규칙의 변경이라는 효과를 적

극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노사협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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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지위가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근로자 과반수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리고 노동조합의 의사를 단순히 전달하는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

여 연봉제의 도입에 대한 동의가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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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도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기법상의 제

규정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만 유효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위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기법의 제규정이 시간급 근로관계를 대상으로 규정

되어 있는 까닭에, 애초에 연봉제와 같은 임금체계는 전혀 고려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연봉제 시행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근기법 규정은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

효로 되는 강행적 효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연봉제의 시

행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봉제 시행시에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

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예시할 수 있다.

1. 임금의 지급형태

연봉제를 도입․시행한다 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반드시 임금의 지급에 

관한 근기법 제42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인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그리고 

정기불의 원칙을 좇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전 2자에 대해서

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나, 후 2

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봉제를 실시할 

때 가장 연관성이 있는 정기불의 원칙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간 산정된 연봉액을 최소한 12로 나눈 금액으로 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

에 근로자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봉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매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6분의 1이나 10분의 1로 나누어 1월을 초

과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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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불의 관점에서 본다면 연봉제는 단순히 임금결정 기간의 길이를 연간

으로 설정한 것에 본질적인 것이 있을 뿐, 지급형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

기급제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2. 각종 수당의 운

연봉제 도입시 가장 민감한 부분 중의 하나가 수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

느냐 될 것이다. 즉 성과보다는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져야 하는 연장근

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각종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있어 근로의 대가성

이 없는 수당마저 근로의 대가인 연봉에 함께 산입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연봉제 실시 전과 비교할 때 상향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연봉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례에서 

인정하는 다음 두 가지의 방안이 적극 고려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포괄임

금역산제 방식이며, 또 다른 하나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대한 노사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가. 포괄임금역산제

통상임금의 산정은 사전에 미리 정해진 기본급과 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

38) 그러나 근기법 제4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금 및 

수당에 대해서는 정기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임금의 예로는, ①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②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

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③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되

는 근속수당, ④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

수당 또는 상여금, 그리고 ⑤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등이다. 연봉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수당을 하나로 묶어 연간 임금총액을 정하는 것이므로 위 규

정과는 관련성이 적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원용하여 연봉제 임금 지

급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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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사후에 결정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사전에 기본급에다 사후에 발생하게 될 각종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사전에 임금을 결정하고 사후에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제반 수당(연장, 

야간 및 휴일)을 따로이 지불하지 않는 임금정산방식을 포괄임금역산제라 한

다. 이러한 임금산정방식에 대하여 판례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바가 

없으면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39)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자칫하면 남용될 여

지가 많다. 그리하여 판례는 이와 같은 임금산정방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

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내용에는 기준근

로시간을 초과하게 될 연장근로시간수와 휴일근로시간수, 그리고 야간근로시

간수의 구체적인 제시40)와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판

단된다.41) 그렇지 않고 연장근로시간수에 대한 막연한 합의란 근로자의 종속

39) 예컨대 “근기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

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금여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 다고 하더

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

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대판 1982. 3. 9, 80다2384; 대판 

1987. 8. 18, 87다카474; 대판 1992. 2. 28, 91다30828; 대판 1992. 7. 14, 91다37256; 

대판 1995. 7. 28, 94다54542; 대판 1997. 4. 25, 95다4056; 대판 1997. 7. 22, 96다

38995). 이러한 판례에 대한 분석문헌으로는 김재훈,「포괄임금계약과 퇴직금의 지

급 등」,『1998 노동판례 비평』, 민변, 152∼176쪽; 이국환,「감시단속적 근로와 포

괄임금계약의 유효성」,『대법원 판례해설』제28호, 339∼356쪽; 조성혜,「법정 제수

당을 포괄하여 고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포괄임금계약)의 효력」,『노동법

률』, 1997./6, 13∼18쪽; 이원재,「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의 효력」,『1997 노

동판례비평』, 민변, 146∼161쪽.

40) 서울민지판 1995. 9. 15, 94가합63930.

41) 대판 1991. 10. 11, 90다17880(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간외․야간․휴일근로의 제수

당을 미리 합산한 정액임금은 정당히 지급된 급여액으로 볼 수 없다). 이와는 달리 

1991년 4월 9일 판결(90다16245)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러

한 격일제 24시간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

가 지급받은 임금에는 1일 약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에 연장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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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입장을 이용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남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없을 것이

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준근로시간 내지 시간외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지급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의 효력을 완전히 형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 사후에 추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자가 

사후에 정산토록 하게 될 경우 애초에 예상했던 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연봉액을 산정할 때 미리 지난 몇 해간 발생한 

평균 연장근로시간(휴일․야간근로시간도 포함하여)수만큼을 연봉액에 포함

한 것으로 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에도 사용자는 사전에 포함된 시간외 근로시간 

수와 수당액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포괄임금역산제의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미리 예정된 시간외 근로시간수를 실제로 초과하여 근로한 경

우에는 근기법 제49조 및 제56조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더 지급하여

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현행 근기법은 간주근로 및 재량근로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때 간주근로라 함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소정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며(제56조Ⅰ), 재량근로라 함은 업무의 성질

에 따라 업무의 수행방법을 근로자가 자신의 재량으로 판단하고 결정․실시

하는 근로의 형태를 말한다(제56조 Ⅲ). 각각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써 간주되는 근로시간 내지 재량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도 있어 

포괄임금역산제를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포괄임금

역산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마저 필요요건으로 보지 않는 듯하지만, 이 사안의 경

우는 근무시간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확정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괄

적으로 합산되어 있다는 전제를 근로자가 알면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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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대하여 노사가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라 함은, 

평균임금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 노사가 평균임금 산정 대상을 임

의로 정하더라도 이를 통해 산정한 금액이 근기법이 예정하고 있는 평균임금

의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상회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에 관한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에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퇴직금 산

정시 근로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상여금 및 능률제고수당을 평균임금 산정 기

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누진율의 적용 등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단수제)액보다 

많으면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다.42)43)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의한다면 연봉제의 도입시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 내지 대상을 노사가 미리 별도

로 합의하면서 산출되는 액수가 근기법에서 정한 액수보다 상회할 정도로 조

정함으로써 연봉제 실시에 따른 평균임금의 상승에 따른 부담을 적절히 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3. 퇴직금

연봉제를 도입할 때 노사 양자에게 공히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다. 즉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42) 대판 1990. 11. 27, 90다카23868; 대판 1991. 1. 15, 90다카6170; 대판 1991. 12. 13, 

91다32657; 대판 1994. 9. 23, 94다14087; 대판 1994. 12. 23, 93나25051; 대판 1999. 

5. 12, 97다5015. 

43)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비판의 여지가 많다. 즉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근기법 제19조

의 평균임금 정의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

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된다(위 경우와 비교되는 판례로 대판 1987. 2. 10, 85다카

187; 대판 1997. 6. 27, 95누17380 참조. 그리고 위 판례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로는 박종희,「평균임금 대상의 확정과 퇴직금 산정 기초 범위의 판단」,『노동법

률』, 1999./7, 13∼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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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총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3개월 이전에 받는 임금

의 액수에 따라 퇴직금액도 달라지게 되어, 높은 연봉을 받을 때 퇴직하는 경

우와 낮은 연봉을 받을 때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연봉제 도입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문제인데, 이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가. 퇴직금 산정 기초에 대한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

위에서 살펴 본 바44)와 같이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

금의 기초에 대하여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 이로써 산정한 퇴직

금액이 근기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한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

금을 가변성이 없는 급여부분으로 시전에 한정함과 동시에 적정한 비율의 누

진제를 설정함으로써 퇴직금액의 파동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연봉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행 근기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다. 퇴

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승

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지급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

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신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를 활용하면 연봉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의 파동성을 막고, 사용자는 사후에 

발생하게 될 불측의 퇴직금 지급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즉 근로자

와의 합의를 전제로, 이듬해에 적용될 연봉액에 지난 한 해를 근무한 데에 따

른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45)46) 이를 

44) 제Ⅲ장, 2. 나. 참조.

45) 이에 반하여 이듬해 한 해를 근무한 데 따른 발생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여 

연봉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어디까지나 임금후불로서의 

기본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왕에 제공된 근로관계에 대한 퇴직금이 중간정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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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반드시 산정된 연봉액 내에서 중간정산되어 지불되는 퇴직금액이 

얼마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승낙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어디까지나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일률적으로 중간정산하는 것을 설정하는 것은 중간정산제도의 본래

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행정해석47)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연봉제 

도입시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가

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

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

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

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둘째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

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셋째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

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

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을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이야 하며, 장차 제공될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46) 기존의 판례 중에는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

근로자에게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

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할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

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취업규칙에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규정하 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 퇴직 이전에 매일

매일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그 취업규칙 조항은 퇴직금 지급

에 관한 근기법 제2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대판 1998. 3. 24, 96다24699; 서울지판 1996. 8. 28, 96나13575).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위의 설명과는 반대되는 것이나, 이는 근기법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가 도입되기 이전의 법률규정에 따른 판단이었기에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

이다. 1997년 3월 13일에 새로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위 판결의 

내용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7) 1997. 5. 21, 임금 6820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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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문제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

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전제하는 경우에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용의 탄력성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48)

이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서 부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는 퇴직금의 지급이 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에 해당되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동 

조항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퇴직금 

중산정산은 비록 퇴직금의 일종이지만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

니므로 동 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나아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설사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

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합의 속에는 이미 그 지급을 1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나누어 이행한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므로 지난 1년간 근무한 것에 따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이를 차기 연봉에 

포함시켜 12회로 나누어 지급할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49)

48) 연봉제 실시와 더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향후 매년할 것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합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장래에 발생될 채권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계약법리에 의한다면 인정될 수도 있으나, 근로자

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편의적인 퇴직금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연봉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때마다 지난해에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이 개별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학계와 판례의 논의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49)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이를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

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세법과의 관계에서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근로관계 종료시에 받게 되는 퇴직금을 단지 사전에 미리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액에 있어 불리한 결과를 받아서는 안 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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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장차 시행될 시간의 양을 

예정할 뿐이지 구체적인 근로시간의 양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그러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예정된 양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근기법 제49조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따

른 할증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시간이 불확정적인 경우를 그대로 두면서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지급될 시간외 수당에 대한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적정한 연봉제가 시행되기 곤란한 점이 발생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동

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포괄임금역산제를 도입하거나 간주 및 

재량근로의 도입시에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 을 통해 시간외 근로의 문제

를 상당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연봉제와 근로계약기간

연봉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초로 연단위로 연봉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는 연봉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하든, 단체협약으로 도입하든간에 별

도의 개별 합의를 매년 체결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에서 연봉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 통상 연봉제의 운 방법 내

지 평가기준을 두게 되고, 연봉액은 이에 따라 사후에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근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

정에 따라 연단위로 결정되는 연봉의 구성 및 지불방법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야 한다는 요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매년 연봉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외형상 연봉제의 시행은 매년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

는 것(계약갱신)과 유사하게 된다. 그러나 연봉계약의 체결을 근로계약의 갱

신과 동일시하여서는 안 된다. 즉 연봉제의 시행이 근로계약 기간마저 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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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는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의 의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은 

예컨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지급되는 임금액의 산정이 연단위

로 결정된다는 것을 노사가 합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고지를 행

하고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동의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할 

뿐이다. 연봉제 도입시 이로써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직으로의 전

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도 실무적인 측면에서 노사의 신

뢰를 유지하게 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6. 연봉제하에서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근기법은 평균임금50) 및 통상임금51)으로 2원화된 임금개념을 가지고 있으

며, 이들 각각의 임금개념은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고 있

다.52) 연봉제하에서는 각종 임금항목을 통합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정하게 되

므로, 근기법상의 일급개념의 평균임금이나 시간급개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

되는 각종 법정수당들의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을 야기함은 위에서 언

급한 바53)와 같다. 사실상 기업에서는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복잡한 수

50)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근기

법 제19조 제1항), 이는 일급개념으로 산출되는 임금이다.

51)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하

는 것으로(근기법 시행령 제6조 Ⅰ), 시간급을 기초로 하고 있다(동조 Ⅱ).

52)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이 산정의 기초를 이루는 각각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

① 휴업수당(법 제45조)

② 연차유급휴가수당(법 제59조)

③ 퇴직금(법 제34조)

④ 제재로서의 감급액의 제한(법 제98조)

⑤ 재해보상금(법 제81조 내지 제87조)

① 해고예고수당(법 제32조)

② 휴업수당(법 제45조)

③ 연차유급휴가수당(법제59조)

④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법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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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임금총액으로 단일화하 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법적 수당(시

간외 근로의 할증임금)의 지급의무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또다시 이를 별

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가와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 연봉제하에서 평균임금의 산정 

연봉액의 산정에 근로의 대가성이 희박한 각종 제수당이 다 함께 포함됨으

로써 정형적인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에 의하면 그 전의 액수를 상회할 수 있

다. 이로써 발생하게 되는 비용부담을 적절히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평균

임금의 산정 기초 내지 대상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미리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찬동하지 않는 견해가 끊임없이 제기됨

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일정한 조건하에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있다.54)

  나. 연봉제하에서 통상임금의 산정 

연봉제 도입시에 사용자측에서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통상임

금에 관한 것이다.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개 기

본급여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의 증가를 가져오

게 되며, 통상임금의 증가는 각종 수당과 사회보장보험료 중 의료보험료의 증

가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

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

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

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

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등은 포함되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제법정 

수당과 임시적․부분적․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급 임금은 포함되지 아

53) 제Ⅲ장 2. 참조.

54) 자세한 내용은 위의 제Ⅲ장 2. 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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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다(통산임금산정지침 제3조).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던 제수

당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연봉제의 임금체계를 만들 경우에는 기본급의 증가

만큼 통상임금의 증가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가 피치 못

하게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할증임금 및 연․월차휴가수당의 산정 등

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방안(각각 관련된 기술부분 참조)으로 부담효과를 회

피할 수 있을 것이나, 의료보험료의 경우에는 표준보수월액을 통상임금을 기

초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의료보험법 제50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따라서 보험료 초과지급 등 부가적 인건비 증가분을 미리 감안하여 연

봉제 도입을 입안하여야 할 것이다. 

7. 연봉제와 연․월차유급휴가

연봉제가 도입되는 경우 연․월차유급휴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 현행 근기법에서는 1월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하루

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또는 9할 이상 개

근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7조, 제59조). 이 중에서 연차유급휴가는 한 해의 근로제공의무가 완료된 

시점에서 확정되므로 다음해 연봉제를 산정할 때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

다. 다만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근로자

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경과

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 문제가 남게 된다. 이러한 경우

는 월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된다. 오히려 월차유급휴가

의 경우는 장차 진행되는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에 따라 휴가일 발생이 결정되

므로 연차유급휴가에 비하여 더욱 불확실하다. 이처럼 연․월차유급휴가는 

장래의 근로행태 및 사용 여부에 따라 휴가수당의 지불 등이 결정되는 불확

정한 것이어서(특히 월차유급휴가), 연봉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

한 사항을 미리 고려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먼저, 연․월차유급휴가제도에 관하여 통설55)과 판례56)는 연․월차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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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더라도 유급으로 받아야 할 

휴가수당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연

봉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미리 연봉액 내에 포함시

켜 산정함으로써 장차 불확정한 휴가에 따른 불편함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포괄임금역산제의 방식으로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례57)도 “연․월차휴가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 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

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역산제

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58) 연․월차유급휴가는 

본래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당으로 지급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근기법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는 근

로자의 휴가‘권’ 자체를 사전에 박탈하는 것이 된다.59) 그렇다고 하여 연․월

55) 김형배,『근로기준법』, 제6판, 1998, 443쪽.

56) 대판 1991. 6. 28, 90다카14758. 행정해석으로는 1985. 12. 17, 근기 01254-22722; 

1986. 2. 21, 근기 01254-3033. 

57) 대판 1998. 3. 24, 96다24699.

58) 이 밖에도 퇴직금 산정시에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의 여부

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점에 관하여 판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

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청구

권이 발생하 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

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고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수

당의 평균임금 산정 문제는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동지: 대판 1990. 12. 

21. 90다카24496; 대판 1991. 8. 13, 91다14437; 대판 1992. 4. 14. 91다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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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급휴가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괄 산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휴가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한, 즉 포괄하여 산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

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약정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발생하게 되는 장래의 휴

가권을 사전에 모두 포기하게 할 수는 없지만, 휴가일을 모두 소진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은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진의가 인정된다면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휴가제도의 본래적인 목적은 휴가의 사용에 있는 것이지 휴가를 대체하는 수

당의 지급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8. 연봉제와 결근, 지각 등에 대한 감급 제재 

근기법 제98조를 보면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가할 경우에 적용되

는 근로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감급 제재는 통상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체계하에서나 적용력을 갖는 것이며, 더구나 시간 중심

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봉제하에서 약정된 연봉이 지난해의 근

무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각․조퇴․결근 등

과 같은 아직 반 되지 않은 근무평가를 기초로 제재의 감급을 적용한다는 

것은 연봉제의 본질과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연봉제하에서는 

이와 같은 근무평정은 다음해 연봉결정에 향을 주는 것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9.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연봉제를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균등처우의 문제는 동일직무 종사자의 

경우에 근로자마다 호봉승급분을 달리하거나 퇴직금지급제도를 달리하는 등 

59) 부산지판 1996. 9. 6, 95나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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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당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일직종에 대하여 일부 연봉제를 실시한다 할지라도 사용자는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차별처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은 근속년수에 따른 상여금 

지급률의 차등, 개인적 직무․기능․능률․근무부서의 난이도에 따른 상여

금․학자금 및 근속수당을 차등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을 합리적인 차별

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자의적 차별임을 고려할 

때, 직무가치와 성과에 따른 연봉액의 차이는 균등대우 위반으로 보기 어렵

다.60) 특히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

들의 반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무평가와 인사고과

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임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60) 실제로 균등대우원칙의 법적 효력 문제에 있어, 헌법상 평등권(제11조) 내지 근기법

상 균등처우조항(제5조)은 추상적인 평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동 조항을 기

초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

여 구체적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는 구체적인 사법

상의 청구권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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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연봉제는 생산성 향상과 동기부여를 목표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담당직무가 조직체에 기여하는 정도를 연단위의 임금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임금체계이다. 그러나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노동관계법의 

틀 속에서, 특히 근기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다. 근기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취지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소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연

봉제의 시행에도 근기법의 기본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연봉제 실시의 핵심

관건은 연봉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의 거부감을 줄이는 데 있다. 정당한 평가

기준을 뒷받침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근로조건의 저하를 

최소화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측의 동의를 큰 어려움 없이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봉제의 실시가 임금의 하향조정 내지 근로자를 더욱 예속시

키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될 때에는 연봉제의 도입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현행 근기법이 시간급 임금제를 전형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봉제도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물론 이러한 점

들은 판례의 탄력적 운용을 토대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제도를 잘 포섭할 수 없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근기법의 규정도 경제환경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현

상이 적극적으로 포섭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입법개선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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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의 보상체계가 과거의 연공서열주의에서 성과주의로 빠르

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한 가운데에 연봉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연봉

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기대되는 효과가 큰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

지 않다. 연봉제가 기대되는 효과를 낼 수 있는가는 연봉제를 통해 종업원의 

동기부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임금의 인상을 개인의 성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연봉제가 동기부여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이 느끼는 내적 공정성과 외적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내적 공정성은 직급체계와 평가시스템에 의해 결정적인 향을 

받는다. 직급체계가 직무가치를 반 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그에 따른 임

금수준의 차이가 공정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평가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그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인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공정

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연봉제 자체를 어떤 내용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직급체계와 평가제도의 합리화이다. 사례를 

통해 살펴본 한국 죤슨앤죤슨과 동양제과 모두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직급체

계 및 평가제도의 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것도 그러한 이유에

서이다. 

한편 외적 공정성은 종업원의 임금수준을 시장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경

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지금까지 경쟁업체와 임금수준을 비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그러한 

비교는 다분히 피상적이거나 간헐적인 수준에 머물 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동소이한 연공서열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층적이고 전략적인 비교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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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개인별로 관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깊이있는 비교분석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봉제가 확산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종

업원 전체의 평균 임금수준뿐 아니라 중요한 개인들의 임금수준에 대한 관리

가 필요하고 이는 보상수준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경쟁적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시장임금조사가 앞으로는 정

기적으로 실시되고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봉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

제도와 평가제도가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틀 속에서 통합되고 관리되어야 한

다는 사실이다. 이는 평가제도의 목적과 운 이 단순히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모두가 잘 할 수 있도록 관찰하고 지원하

며 코치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과에 따른 임

금의 차등 역시 그 결과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난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

과 격려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 죤슨앤죤슨의 직무성과급이 조기에 정착되어 효과를 보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전체 관리과정이 이러한 성과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유기적으로 관

리되고 있기 때문이며, 동양제과가 지향하는 성과주의 보상 및 평가제도의 궁

극적인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연봉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보상체계가 성과주의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

다. 단순히 임금제도만이 바뀌어서는 성과주의가 정착되기 어렵다. 전체 종업

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봉제의 운 과정에서 지속적

인 커뮤니케이션과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연봉제의 공정성과 합

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제가 기업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봉제가 또 하나의 유행이 아

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임금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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